




목   차

요  약 ·······························································································································271

제1장  서  론 ····················································································································274

제1절  연구목적 ······································································································274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75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27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278

제1절  CPTED 개관 ·····························································································278

제2절  외국의 CPTED ·······················································································281

제3절  국내 CPTED 사례 ···················································································282

제4절  CPTED의 범죄예방효과 ········································································283

제5절  기계․전자적 CPTED로서의 방범CCTV ··············································291

제3장  연구방법 ················································································································297

제1절  연구설계 ······································································································297

제2절  주민설문조사 개요 ·····················································································298

제3절  변인의 측정 및 분석 ·················································································299

제4장  프로그램 개요 ·····································································································300

제1절  시범지역 및 비교지역의 특성 ··································································300

제2절  범죄발생 및 치안수요의 특징 ··································································302

제3절  CPTED 프로그램의 내용 ········································································303

제5장  효과분석 ················································································································310



제1절  범죄발생 데이터 비교분석 ········································································310

제2절  주민설문조사 결과분석 ·············································································315

제6장  결론 및 제언 ·······································································································34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47

제2절  한계와 제언 ································································································351

참 고 문 헌 ························································································································358

<부록 1> 설문지 ·············································································································372

<부록 2> 부천시 CPTED 사업 계획 공문 ·································································385

<부록 3> CPTED 관련 법령 ·······················································································390



표 목 차

<표 2-1> 국내 CPTED 연구 문헌 분석 결과 ····························································· 287

<표 2-2> 방범용 CCTV 설치현황(경찰청 통계: 07년 8월 현재) ······························ 292

<표 2-3>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경찰청 통계: 07년 9월 현재) ··············· 293

<표 3-1> 연구설계(research design) ········································································ 297

<표 3-2> 지역별 조사 가구(가구별 대표 1인) 분포 ···················································· 298

<표 3-3> 변인의 측정 ·································································································· 299

<표 4-1> 지역별 범죄위험도 (기간: 2006.6.17 - 2007.6.16) ································ 303

<표 4-2> 사업별 추진 기관 및 부서 ············································································ 304

<표 4-3> 부천중부서와 남부서의 방범CCTV 운영 현황 ············································· 306

<표 4-4> 부천중부서 지구대 관할 내 방범CCTV 위치 ··············································· 307

<표 4-5> 부천남부서 지구대 관할 내 방범CCTV 위치 ··············································· 308

<표 5-1> 범죄율의 변화: 부천 중부경찰서 관내 전체 ················································· 311

<표 5-2> 범죄율의 변화: 중부경찰서 관내 카메라 설치 지역만 ·································· 311

<표 5-3> 중부경찰서 카메라 설치 지역의 범죄 종류/수법별 범죄발생빈도 변화 ········ 312

<표 5-4> 범죄율의 변화: 부천 남부경찰서 관내 전체 ················································· 313

<표 5-5> 범죄율의 변화: 남부경찰서 관내 카메라 설치 지역만 ·································· 314

<표 5-6> 남부경찰서 카메라 설치 지역의 범죄 종류/수법별 범죄발생빈도 변화 ········ 314

<표 5-7> 성별 ·············································································································· 315

<표 5-8> 연령 ·············································································································· 315

<표 5-9> 교육수준 ········································································································ 316

<표 5-10> 혼인상태 ····································································································· 316

<표 5-11> 동거인 수(본인제외) ··················································································· 317

<표 5-12>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지 여부 ··································································· 317

<표 5-13> 일의 종류 ···································································································· 318

<표 5-14> 가구당 월평균 총수입 ················································································· 318



<표 5-15> 주거형태 ····································································································· 319

<표 5-16> 사회계층 ····································································································· 320

<표 5-17> 거주연한 ····································································································· 320

<표 5-18> 범죄피해율 - 침입절도 ··············································································· 321

<표 5-19> 침입절도 피해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 322

<표 5-20> 범죄피해율 - 침입강도 ··············································································· 322

<표 5-21> 침입강도 피해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 323

<표 5-22> 범죄피해율 - 길거리 치기범 ······································································· 323

<표 5-23> 길거리치기범 피해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 324

<표 5-24> 범죄피해율 - 노상강도 ··············································································· 324

<표 5-25> 노상강도 피해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 325

<표 5-26> 범죄신고율 - 침입절도 ··············································································· 325

<표 5-27> 침입절도 신고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 326

<표 5-28> 범죄신고율 - 침입강도 ··············································································· 326

<표 5-29> 침입강도 신고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 327

<표 5-30> 범죄신고율 - 길거리 치기범 ······································································· 327

<표 5-31> 길거리치기범 신고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 328

<표 5-32> 범죄신고율 - 노상강도 ··············································································· 328

<표 5-33> 노상강도 신고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 329

<표 5-34>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330

<표 5-35>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평가 ········································································ 331

<표 5-36> 범죄의 두려움: 일반 - 야간 거주지 인근 ·················································· 333

<표 5-37> 폭력범죄의 두려움 ······················································································ 334

<표 5-38> 재산범죄(차량ㆍ오토바이ㆍ자전거 절도ㆍ파손)의 두려움 ·························· 335

<표 5-39> 거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 ········································································ 336

<표 5-40>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 정도 ··········································· 337

<표 5-41>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선호도 ······························································ 338

<표 5-42> CCTV 설치의 범죄예방효과 ······································································ 340



<표 5-43> CCTV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 341

<표 5-44>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 ··············································································· 342

<표 5-45>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 ········································································ 343

<표 5-46> 이웃 간의 유대 ··························································································· 344

<표 5-47> 지역의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 346

<표 6-1> 결과요약 ········································································································ 350

그 림 목 차

<그림 2-1> 이동예측자(좌측)와 함정지역(가운데 및 우측) ········································ 279

<그림 2-2> CPTED의 원리와 전략 ············································································· 280

<그림 2-3> 영국의 범죄 추세(1995 ~ 2005, British Crime Survey 2005) ······· 285

<그림 2-4> 미 플로리다 중범죄 추세(1995년 이후) ·················································· 285

<그림 4-1> 부천시 관할 경찰서 약도: 부천중부경찰서(위)와 남부경찰서(아래) ········ 300

<그림 4-2> 부천시 행정약도 ························································································ 302

<그림 4-3> 방범CCTV 운용체계도 ·············································································· 308

<그림 4-4> 돔형 카메라와 관제센터 PDP 모니터 ······················································· 309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 연구 9

요  약

CPTED는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범죄예방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CPTED 프로그램의 정책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며, 이후 

추진될 수 있는 유사 프로젝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특히 전-후 시범지역들 간 그리고 비교지역들 간 (평

균)차이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식범죄통계: 부천시는 서울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위험도가 높으

며,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다. CPTED 프로그램을 전후하

여 집계된 공식통계에서 부천중부경찰서 및 남부경찰서 관할구역 전체의 범죄통계

도 그러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관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지

역들의 경우는 관내 전체 지역에 비해 범죄의 증가가 적거나(중부경찰서의 경우) 

감소하는(남부경찰서의 경우) 양상을 보임으로써 CCTV를 포함한 CPTED 프로

그램의 범죄저감 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범죄피해: 공식통계는 범죄암수에 매우 취약하다. 범죄피해조사 자료 또한 범죄암

수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무게는 덜하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총량을 파악함에 있어서 공식통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범죄유형 모두의 피해율이 사후조사에서 감

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비교지역의 피해율도 시범지역의 경우보다는 덜하지

만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CPTED의 범죄예방 효과가 인접한 지역에까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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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소위 효과의 확산(diffusion)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지

역의 공식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의 확산이 소위 전이효과

(displacement)라는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     

(3) 범죄신고: CPTED의 한 가지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은 그것이 주민들의 

지역범죄예방활동 참여와 범죄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본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후 시범지역에서는 침입강도의 

경우를 제외한 전 범죄유형에서 신고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

도 비교지역에서는 다소간 상반되게 신고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4)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범죄의 심각성 인식이 감소

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평가: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물리적 무질서의 지각

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범죄피해의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는

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두려움의 경

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두려움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미세하게

나마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

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으나, 비교지

역은 거의 변화가 없다.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의 경우, 시범지

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으나, 비교지역은 증가하였다. 종합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과 범죄유형별 특정적 두려움 등 모두 시범지

역은 사후조사에서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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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PTED 기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선호도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범죄예방효과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

서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

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사생활침해 염려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

조사에서 CCTV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염려가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

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의 경우, 시범지역은 

전후조사에서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평가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비

교지역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수 정비 선호도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웃 간 유대: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이웃 간 유대가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지역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두 지역 모두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컨대,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서 지난 1년간 실시․운용되고 있는 CPTED 프로그램

이 범죄발생, 범죄피해와 신고, 지역 주민들의 범죄 및 CPTED에 대한 인식․지각에 미

친 영향은 본 논문에서 검토된 거의 전 분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사후조사를 통해, 비교지역에서는 시범지역과 달리 약간 부정적인 인

식과 효과가 나타난 것은 흔히 상황적 범죄예방이 갖는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전이

현상’(displacement)이 일정 부분 실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2   治安論叢(第24輯, 2008)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건축물, 지역, 또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하

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기법은 1970년대 미국 정부가 발주한 학제적 연구용역인 “도시 거주지역 방범

설계 프로젝트”를 계기로 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CPTED의 기본 이념은 범죄행위를 비

용-수익비율(Cost-Reward Ratio)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의 기회를 줄이고 범죄 심리의 

유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CPTED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

으며, CPTED는 이제 가장 효과적이며 보편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적 범죄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1)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최근에는 신도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범죄예방 원리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도의 일부 행정구역에서는 경찰과의 협력 하에 CCTV 설치, 가로

수 및 가로조명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범죄피해

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최근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예방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지향하며, 2005년도에는 경기도 부

천시와 공동으로 CPTED를 시범 적용하는 연구를 발주한 바 있다.2) 이 연구에서는 부

천시의 각각 유사한 성격의 주거지역 3쌍을 CPTED 시범지역과 대조지역으로 선정한 

1) Clarke, R. V. (1983).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ts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Scope.” In M. Tonry and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4).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 최재필 외. 2006.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계획(CPTED) 시범적용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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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 쪽에는 CPTED 이론에 입각한 범죄예방조치를 취하고 다른 한 쪽에는 아무런 조

치도 취한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범죄 발생 및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에 차이가 발견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① CPTED 시범지역의 공간특성 분석 

및 범죄발생 모델 설정, ② 시범지역 가로등 설치계획 연구, ③ 시범지역 CCTV 설치계

획 연구, 그리고 ④ 시범실시를 통한 계획안의 효과 검증을 목표로 하였으나, 부천시 당

국과의 협의 절차 과정이 지연되어 CCTV 및 가로등의 실제 설치가 2006년 상반기에 

이루어짐으로써 4번째 연구목표는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지난 1년간 부천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CPTED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및 추후 관련 프로젝트 추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CCTV 및 가로등 설치계획의 실시를 전후하여 최근까지 발생한 범죄 데이터

를 비교분석하고, 연구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계획의 수

립 및 CPTED 요소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1차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와 서로 비교하

며, 경찰,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CPTED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범죄발생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지역은 부천중부경찰서와 부천남부경찰서가 관

할하는 구역의 일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경찰관서가 CPTED 방범프로그램의 운

용을 전후하여(사전: ‘04. 6. 1. - ’05. 5. 31 / 사후: ‘06. 5. 1. - ’07. 4. 30) 집계

한 공식범죄통계 특히,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등과 같이 CPTED 방범프로그램

의 효과검증에 유효한 범죄들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지역(실험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비교지역 또는 나머지 부천시 대부분 지역)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연구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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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1차 주민의식 설문조사(2005년 6월 28일 ~ 7월 15일 

실시)의 결과와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전조사(pretest)-사후조사

(posttest)를 통한 준실험적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에 의한 설문조사이다.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CPTED 시범실시 후 주민들의 지역 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 위험의 지각, 실제 범죄

피해의 정도, 범죄피해 신고의 여부, 범죄에 대한 두려움, CPTED 프로그램에 대한 인

식, 이웃 간 유대, 지역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각각 측정

하고 이들을 사전-사후조사 간 그리고 시범-비교지역 간에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은 경찰,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그리고 CPTED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경찰 등 실무 관련 

공무원들의 자문은 지금까지 여러 사회에서 실행되어 온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 프로그램

들의 효과와 문제점들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을 전수해 줄 것이며,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대화는 실제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봄으로써 느낀 경험적 지식을 알려줄 것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은 이상의 범죄발생 데이터 및 설문조사 결과의 비교분석과 공

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자문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시범 실시한 CPTED 프로그램

의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개선할 사항 및 추후 관련 프로젝트 추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CCTV 설치, 가로등 및 가로수 정비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핵심은 소위, 자

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와 접근통제(access control)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및 통제의 증가는 막대한 비용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민들

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적

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CPTED는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

는 - 물론, 그 효과 및 부작용은3)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 - 보편화된 범죄예방정책으로 

3) 특히 CCTV와 관련해서는 초상권 및 사생활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의 전이(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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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CPTED 프로그램의 정책적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며, 이

후 추진될 수 있는 유사 프로젝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적

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그것의 시초라 할 수 있는, 2005년도에 경찰청과 부천시가 공동 발

주한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계획 시범적용 연구｣의 직․간접적인 효과들을 보다 구체화, 

현실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상기 연구는 가로등 및 CCTV 설치의 최적화 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통한 설치대수 및 예산의 감소,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CPTED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 촉진, 차후 다른 지역 및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검

증된 방범계획 모델의 개발 및 구축이라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갖는데, 이러한 기대효

과는 본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구기반이 취약한 범죄학, 경찰학, 피해자

학, 범죄대책론, 민간경비론 등 관련 학문분야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효과나 범죄자의 적응(adaptation)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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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CPTED 개관

개념적으로 보면 CPTED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

경 또는 적용함으로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주는 실무적 

이론이다. 환경범죄학자 Crowe(2000)는 CPTED를 위한 분석을 위해 물리적 공간에 

대한 3차원(3D)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특정 공간에 들어서면 그 공간이 어떻

게 사용될 것으로 의도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designation), 경계와 영역은 분

명하며 소유 범위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가?(definition), 설계가 그 장소에 대한 의

도된 사용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충돌하는가?(design)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CPTED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기본 원리를 갖추어야 한다(Moffat, 1983). 먼저 

범죄 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자, 장

소(환경을 구성하는 요건)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하는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원리

이다. 둘째는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

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고 범죄행위의 노출 위험을 증대시키는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원리

이다. 셋째,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는 영역성(territoriality)이 중요하다. 넷

째,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의 지원(activity support)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 및 관

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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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특정 장소의 이용자가 타인에 의한 관찰 가능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험에 처해지거나 불안을 느낄 때 그 곳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는 빠르고 짧은 대체

적 경로(alternative routes)의 다양한 확보와 잠재적 피해자의 동선에 대한 예측이 매

우 분명하여 공격을 위한 잠복과 은닉이 쉬운 이동예측자(movement predictor)의 제

거, 그리고 사방이 감시의 범위를 벗어나고 타인에 의한 관찰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함정

지역(entrapment spot)의 제거 전략이 추가될 수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이동예측자(좌측)와 함정지역(가운데 및 우측) 

   

이러한 원리 중에서도 특히 접근통제와 감시가 중요한 요소인데, 아래 <그림 2-2>와 

같이 각각 자연적(natural), 기계․전자적(mechanical․electronic), 인적․조직적

(organized) 접근방법이 있다. 

초기의 CPTED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설계와 범죄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관찰을 기

술한 Jane Jacobs의 1961년 연구 저서,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삶과 죽음”(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 의해 시작되었다. 다만 가장 선구적

인 것은 Oscar Newman의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 Theory)이다(Newman, 

1972). Newman의 연구는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에 좌표를 제시해 준 기념비적 연구

로 평가된다.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의 방어공간이론은 강력한 환경결정론적 인식 위에 

“설계를 통해 범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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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를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Newman은 동일

한 밀도를 전제했을 때 잘 만들어진 설계가 잘못된 설계에 비해 세배까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말로 방어공간이론의 타당성을 역설한다(김흥순, 2007). 단지 내․외부를 효

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주동(住棟)을 배치해야 하고 사적인 공간은 반공공

(semi-private / semi-public) 공간과, 그리고 반공공 공간은 공공공간과 연계시킴으

로써 공간의 개방성과 시인성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시선’을 통해 범죄를 억

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2> CPTED의 원리와 전략

  

방어공간 개념을 제시한 Newman이 연립과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의 공간관리 및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증명하면서 CPTED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록 80년대에 연방정부의 CPTED에 대한 관심이 다소 주춤해지긴 했었으나 

현재는 주와 지역단위 정부가 CPTED 프로젝트를 선도하면서 수많은 성공적 사례들을 

선보여 왔다.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을 주축으로 

한 유럽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많은 성공 사례들이 학계 연구를 통해 발

표되고 도시계획, 건축설계, 민간경비 등 공공 및 민간 분야로부터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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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계(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 경찰학, 법학 등 다양)와 실무가들(경찰, 민간 

시큐리티 전문가, 건축설계사, 도시계획가 등 다양)의 연구모임인 “국제CPTED학회

(ICA)”에서는 영국 등 유럽, 미국, 호주 및 아시아에 지부(chapter)를 두고 매년 학회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국의 CPTED 정책 소개와 정보교류를 통한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스페인, 독일, 네덜

란드, 폴란드, 일본, 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홍콩 등 전 세계에서 점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CPTED 연구와 실무적 조류에 편승하여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지

역공동체 범죄 안전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2절  외국의 CPTED   

미국에서는 국립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rime Prevention: NICP)

를 중심으로 CPTED 기준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도시계획협회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APA)가 발간한 도시보안정책가이드(Policy 

guide on security)4)에서는 CPTED 기술을 거의 모든 도시의 도시계획에 적용시키도

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건물, 공공장소, 운송, 거리 경관, 도시 설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등의 설계에 모두 CPTED와 보안기술이 포함되고 있다. 각 주 정부별로 학교

안전기준, 조명 및 접근성 기준(버지니아 주), 야간 소매업 범죄예방기준(워싱턴 주) 등 

다양한 분야별 CPTED 설계기준 및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R&D가 수행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범죄 및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을 제정하고 부총리

실에서는 세부 시행규칙 매뉴얼로 ‘보다 안전한 장소: 도시계획 체계와 범죄예방, 

2004’(Safer Place: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비영리 법인인 범죄예방회사(Crime Prevention 

Initiative Ltd)를 설립하여 건축연구소(BRE), 손실방지협회(LPC) 등과 파트너십으로 

4) 2005년 1월에 미국회와 정책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20   治安論叢(第24輯, 2008)  

CPTED 설계인증 및 자격제도인 Secured By Design(SB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의 경우, 영국 Castle Vale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범죄예방’에 연구

와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범죄와 범죄 공포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 New South Wales 주 정부에서는 환경설계평가법 제79조(The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section 79. 2001)를 제정하여 새로운 개발허가 신

청 시 범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다.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에서는 CPTED 

유럽표준 가이드라인이자 시스템 규격인 ENV14383-2(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에 의한 범죄와 

두려움 감소, 2005)를 개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2000~2006 도시재생프로그램

(DIV publication)에서 ‘범죄예방’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일본의 도시안전연구소는 CPTED 정책을 개발하여 왔으며, 일본 경찰청에서는 도시

방범기준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생프로젝트 ‘방범대책 등과 마을 만들기의 연계 협동에 의

한 도시 안전의 재구축’이 록폰기 미드타운(2007년 3월 그랜드 오픈)에 성공적으로 적

용되었다. 

제3절  국내 CPTED 사례

국내에서는 CPTED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주로 환경학자들과 건축학자들에 의해 이

루어졌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강조되거나 다루어지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환경범죄학과 공공정책학(경찰학) 및 제도론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있었는데, 이들 연구

는 외국의 경험적, 실증적 연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밝혀

내거나 절도범들의 범행대상 건물이나 주거 선택에 있어서 환경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도시계획과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경찰 등 범죄 및 공공 안전 문제를 

다루는 기관 등에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1992년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의 설계사무소에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을 배포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CPTED 연구가 거의 전무했던 당시에 나온 지침은 국내의 특

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3월에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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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CPTED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2004

년 초등학생 2명의 살해사건이 발생했던 부천시에서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방범 CCTV 

설치를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려 조경 및 보안등 개선 등을 추가한 CPTED 시범운영과 

준실험적 설계에 의한 (본 연구의 기초가 된) 연구가 부천시청과 경찰청의 지원 아래 범

죄학자와 건축공학자에 의해 추진되었다.

2005년 7월에는 경찰청에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판교 신도시에 CPTED 원칙 적

용에 관해 협의를 하였으며, 9월에 도시공학 및 범죄학 교수, 그리고 방범전문 경찰관이 

참여하여 제작한 CPTED 지침서를 건교부와 토지공사 등에 약 2천부 배포하는 등 홍보

를 강화하였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CPTED가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었으며 

방범설계에 관한 자문과 연구(서울대 도시설계연구실)가 진행되어 왔다. 2006년 10월에

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거쳐 CPTED 자문팀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

한 자문이 실시되고 있다. 동년 10월에는 동대문구청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문동, 

휘경동)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CPTED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이후 경찰청에

서는 CPTED 분야 경찰 전문가 확보를 위해 2006년 이후 2회에 걸쳐 경찰대학과 경찰

종합학교에서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CPTED 기본교육 및 전문경찰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KPA)는 건설교통부의 후원을 받아 추진 중

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경쟁력 평가시스템’과 ‘도시평가체계’ 구

축 작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부문에서 도시안전 분야로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한 바 

있다. 2007년 들어서는 (주)삼성전자에서도 경찰대학과 산학협력으로 기계 및 전자적 

CPTED의 일환으로 범죄과학(Crime Science)에 기반한 지능형 범죄 영상감시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시대적, 기술적 조류에 힘입어 건설교통부 혁신도시팀에

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중에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켰다.  

제4절  CPTED의 범죄예방효과 

유럽과 기타 외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그 중 상당수가 실험적 조사를 실시하

였음) CPTED 원칙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불안감 저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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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Brown과 Bently(1993)는 범인들이 스스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영역

성(territoriality)을 고려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영역성은 또한 범죄에 대한 공포심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다수 있다(예를 들면, Brown and Altman, 

1983; Taylor et al., 1985; Taylor, 1988; Brown and Perkins, 1992; Perkins 

et al., 1992; Perkins and Taylor, 1996; Brown, 2001; Ratcliffe, 2003). 감시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의 범죄감축 전략으로서의 긍정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들

(Pascoe, 1993; Steventon, 1996; Painter and Tilley, 1999; Hillier and Shu, 

2000; Cozens et al, 2001; Weisel, 2002; Cozens et al., 2003)과 공간에 대한 

이미지 관리․유지의 범죄기회 감소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Wilson and 

Kelling, 1982; Sloan-Howitt and Kelling, 1990; Spelman, 1993; Kraut, 

1999; Ross and Mirowsky, 1999; Ross and Jang, 2000)도 CPTED 원리들의 

효과성을 실증하였다. 접근 통제에 관한 연구들(Newman, 1973, 1980, 1996; 

Poyner, 1983; Coleman, 1985; Poyner and Webb, 1991; Atlas and Le 

Blanc, 1994)도 접근 통제적 설계(특히, 주거 단지에서 보행자들의 접근 통제의 부재)

와 범죄율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시․공간적인 관점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활동의 증대 및 강화에 의해 범죄가 감소한 연구사례(Poyner and Webb, 1991; 

Pettersson, 1997; Wekerle and Whitzman, 1995; ODPM, 2004)도 적지 않다. 

나아가 지난 10여 년간 CPTED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영국(Home Office, 

2005, <그림 2-3>)과 미국 Florida 주5)의 경우(<그림 2-4>) 지난 10여 년간 총 범죄 

또는 재산범죄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반대로 꾸준히 증

가 추세(경찰백서, 2005)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미국

과 영국의 학자들(가령, Eck, 2002; Sherman et al., 2002; Tilley and Laycock, 

2002; Schneider and Kitchen, 2002)은 CPTED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해결식 

범죄감소 전략(problem-solving projects)들이 이러한 범죄 감소 추세를 가져 온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5) ‘플로리다 주의 지난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 추세’를 플로리다 주 정부 웹사이트 

http://www.fdle.state.fl.us/FSAC/Crime_Trends/property/index.asp에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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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영국의 범죄 추세(1995 ~ 2005, British Crime Survey 2005)

<그림 2-4> 미 플로리다 중범죄 추세(1995년 이후)

더불어 CPTED 관련 많은 문헌과 연구 결과들은 CPTED의 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Tien 등(1979)은 가로등 조명개선이 이루어진 미국 내 41개 

지역의 조명개선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가로등 조명개선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

는 데에는 명백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필요성이 

제기되어 런던의 세 지역 즉, Edmonton, Tower Hamlets 그리고 Hammersmith/ 

Fulham에서 가로 조명의 범죄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Painter, 1994)가 수행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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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조명의 개선 후 세 곳 모두에서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보행자의 

도로사용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최근 Farrington 등은 Bristol, 

Birmingham, Dudley 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Farrington and Welsh, 2002)

에서 가로조명이 범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전술한 영국의 CPTED 제도인 SBD기준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이나 상가들이 그

렇지 않은 일반건축물이나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나 무질서 문제가 훨씬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Brown(1999)은 7,491세대의 일반 주택과 1,682세대의 SBD 주택 간의 

침입절도 피해율을 공식 통계를 통해 비교한 결과 SBD 주택의 피해는 일반주택에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rmitage(2000)의 연구에서는 2000년에 영국 웨스트 요

크셔지역 중 SBD를 도입한 주택지구는 인근지역에 비해 주거침입절도는 2배, 차량범죄

는 2.5배 정도 적게 발생하였으며, 손괴행위는 25%정도가 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에 Smith 외(2003)는 연구를 통해 대규모 공영 및 민영 주차장에 SBD(조도의 

개선, CCTV 카메라의 추가 설치, 차단기에 의한 접근 통제, 외관의 개선 등)를 적용하

여 방범 대책을 강화할 경우 범죄발생빈도와 범죄피해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을 밝혀냈다. 

국내에서도 CPTED 적용 사례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기

존 도시에 CPTED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를 저감시킨 사례가 있는데, 서울 수서경찰서 

삼전지구대에서는 2005년 4~8월 5개월 간 CPT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침입절도범

죄 취약 주택지역에 대해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방범환경지도를 작성하며 주민 상대로 

홍보 및 범죄예방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작용하던 침입절도

가 23.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동년 하반기 경찰청 주관 주민치안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평균 치안만족도가 55%인데 비해 삼전지구대는 85%를 보이는 등 실증

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은 관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6). 

또 경기도 시흥에서는 경찰서에서 시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침입절도피해가 심각한 신

천동의 한 다세대 등 공동주택 지역에서 강화유리를 적용한 공동주택 현관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설치 전 9개월 간 16건에 달하던 침입절도가 설치 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무작위(15가구) 

6) 삼전지구대(2005), CPTED 범죄예방 프로젝트, 서울지방경찰청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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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저 자(년도) 내    용 결 론

주동형태와 

범죄율

최윤경(1993) 범죄율은 복도형과 계단실형 간에 차이 없음  

혼합적장순익(1997) 복도형에서 계단실형에 비해 범죄발생률이 높음 

주호규모

(평형)과 

범죄율

최윤경

(1993)

유보적 : 자동차 관련 범죄는 대형평형이 소형평형에 비해 높은 범죄율 보이나 

이는 주호 규모가 증가할수록 자동차 보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
상관성 

있음
민병호 외(1992)

도건효(1992)

장순익(1997)

대형 평형이 소형평형에 비해 범죄발생률 낮음 

감시기회와 

범죄율/공포

임승빈

(1992)

주동의 가운데 위치한 주호에 비해 주동 양끝 주호들의 범죄피해율이 높음(주

동 주변 시재로 인한 시선 연결 차단 때문)

상관성 

높음

도건효

(1992)

주호나 경비실에서 엘리베이터 홀에 대한 시선연결이 좋을수록 범죄피해 감소

하고 성범죄 역시 시선연결이 나쁜 주동내 시각적 사각지대에서 높게 나타남

민병호 외

(1992)

공원, 휴식공간, 놀이터, 보도, 주차장에 대한 경비실의 시선연결이 좋을수록 

전체 범죄 및 비침입절도 발생율 낮음

박현호

(2005)

아파트 주차장의 설계 구조(지하/지상)는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침. 지하주차장에서 지상보다 더 많은 공포심을 갖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약 2.5배의 불안을 느낌

박성민 신재억

(2005)

주거지 가로변의 창호면적과 노상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입면의 창호면적을 변화시킴으로서 노상범죄율 저감 가능(노상에서 인지가

능한 창호의 양이 많으면 범죄확률이 적다)

보안설비와 

범죄율

도건효

(1992)

방범창 등 창호침입방지 장치를 한 세대와 하지 않은 세대 비교

미약하나마 침입방지 장치를 한 세대가 유의미한 관련 있음 

범죄율 

및 

불안 

인식과 김영 등 강남지역 5개 단지 150세대 주민 설문 : 범죄발생 원인은 관리자 소홀

전화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부동산 가치의 상승효과가 있어 더욱 만족

스럽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이 방범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동의여부 조사에서 

755세대 중 90%가 현관 잠금장치 설치에 동의한 점은 CPTED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도 수준을 짐작케 한다.7) 경찰 주도의 이러한 CPTED 프로젝트에서 공동체 주민들의 

참여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관련 외국 연구사례들(Sarkissian and 

Perglut, 1994; Sarkissian and Walsh, 1994; Sarkissian et al., 1997)의 증거

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에서 CPTED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는 주로 도시와 건축 분야 학자들에 의해 많

이 이루어졌다. <표 2-1>은 최근에 이루어진 CPTED 연구 사례들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표 2-1> 국내 CPTED 연구 문헌 분석 결과8)

7) ‘경기도 시흥경찰서(2006), 공동주택 현관 잠금장치 시범운영 결과 보고서’를 참고함.

8) 박현호(2007), "한국적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정책과 기술의 발전 전략," 한국경찰과학연구

소(KIPS) 제2회 공개학술행사 발제 논문을 보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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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41.9%), 개폐장치(34.6%)

상관성 

높음

박영경

(1992)

방범을 위해 건축사들은 자연감시 유도나 영역성 강화를 가장 중시하나 거주자

들은 하드웨어 강화나 방범 설비 도입 등 보안설비를 더 중요시 함

장순익

(1997)

대부분의 거주자가 현관문의 부가적 잠금장치 설치, 자동경보장치(21.9%), 

직통비상벨(14.2%) 등을 설치하여 실제 침입절도발생율은 적지만 공동주택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박현호

(2005)

아파트 주민들은 접근통제가 범죄/공포심 감소에 가장 효과적(effective)인 

반면 경비원 등 순찰은 가장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인 것으로 인식함

단지규모와 

범죄율

민병호(1992)

최윤경(1993)

장순익(1997)

단지규모가 작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면 클수록 높아짐
단지규모

가 

범죄율에 

영향 줌박창석(1992) 단지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범죄발생이 감소

밀도와 

범죄율

임승빈 외(1992)

최윤경(1993)
건폐율이 높을수록(저층형이 많이 배치될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함

상관성 

있음

이영웅 권오은

(2001)
건축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범죄율 높음 (1000명당 범죄건수, 동별 데이터 기준) 

강준모 권태정

(2002)

고밀주거단지 내 범죄발생장소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격된 공간일수록, 단지의 출입구에 가까 울수록 범죄율이 높음(통계적 유의

성 낮음)

단지 내외 

인접 대규모 

시설물과 

범죄와의 

관계

백은주

(1991)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이유 : 주민들의 감시 부족, 범죄 발생 소문, 외부인에 

대한 통제 부족

상관성 

있음

장순익(1997)

임승빈 외

(1992)

도건효(1992)

임승빈 :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는 단지, 야산에 인접하거나 단지 내 녹지가 있

는 경우 높은 범죄율 보임

도건효 : 단지 내 대규모 시설이 전체 범죄발생율과 관계가 있음

조명과 

범죄율 또는 

안전성

민병호 외

(1992)
단지 내 조명이 양호할수록 범죄율이 낮아짐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에 

차이 

있음

최윤경

(1992)

단위 면적 당 가로등 수가 많을수록 자동차 관련 범죄율 증가하나 주동외부 범

죄율은 감소

김진선

(2005)

도시공원의 야간이용과 조명의 적합성 모형

조명이 야간이용에 미치는 최대 요인은 접근성 측면에서의 이용기회의 증대

이용만족도는 이용성, 안전성이 클수록 증대

관리 특성과 

범죄율

김영 등

(1986)

강남지역 5개 단지 150세대 주민 설문 : 범죄발생 원인은 관리자 소홀

(41.9%)이 주

상관성 

있음

장순익

(1997)
경비실에서 외부인 출입통제가 양호할수록 범죄율 감소

최윤경(1993) 경비원의 인구밀도는 범죄율과 상관성이 거의 없음

김영 등

(1987, 1988)

저소득층 아파트의 반달리즘에 대한 실태조사 : 단지 유지관리가 불량할수록 

반달리즘 피해가 심함

도건효

(1992)
자전거 도난의 경우 단지의 유지관리와 약간의 관련성 있음

단지 

외부공간에서

의 주민 간 

교류 및 

시설물 이용 

등 

강석진 

외(2005)

단지 외부공간(보행 및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터, 녹지공간)의 이용, 주민 간 

교류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불안감/범죄피해율 감소

조경수목 식재 관리와 야간 조명 불량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외진 곳에 위치한 

단지는 외부공간 이용, 교류와 만족도가 낮고 불안감/범죄피해율도 높게 나타남

안전한 방범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요구 : 방범설비(CCTV나 거울) 강화

(26.7%), 순찰의 강화(17.1%), 취약개소 야간 조명 확충(12.1%), 주민 

물리적 

환경요인

이 

외부공간 

환성화와 

근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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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의 

활성화와 

범죄율/불안

감

참여 방범프로그램 실시 라는 

매개변수

를 통해 

범죄율/불

안감에 

영향 줌

김흥식

(2000) 
근린공원에서의 방어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

강석진

(2005)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근린관계 및 외부공간 활성화와 범죄불안감을 중심으로 

피해경험과 

해당 

장소에서의 

두려움

박현호

(2005)

단지 주차장에서 주민의 과거 범죄피해 경험 유무 및 횟수와 불안감 정도 간에 

약한 상관관계 존재함

상관성 

있음

이경훈

(1998)

환경특성과 범죄의 두려움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델 : 범죄불안감에 근거

한 공간계획을 다룸

최열 임하경

(2005)

초고층아파트 공동공간의 범죄불안감 특성 분석

피해경험과 장소에 대한 불안감에 초점(녹지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주거환경 통제에 따른 장소별 범죄 불안감의 연관성(접근도로가 가장 불안감 

높음)

김흥순

(2007)

비성별적(非性別的) 도시의 모색 

도시환경요소가 주는 잠재적 범죄위협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

단독주택지역 

범죄발생과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정무웅 김선필

(1997)

단독주택지의 주택비율이 높으면 주택침입범죄의 비율이 낮아짐

관통도로가 형성되면 범죄율이 높아짐

상관성 

있음

김정섭

(2006)  
주거지역 범죄율과 공간특성과의 관계 분석

강석진 이경훈

(2007)

수도권 단독주택지 근린관계 활성화를 통한 방범환경조성 연구

방범시설적 측면에서 주민들은 방범초소, 경찰순찰, 조명시설(개수와 밝기가 

중요) 강화를 원함

토지용도의 혼합은 피할 수 없으나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유흥시설, 모텔촌 등 

외부인 출입이 잦고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이질적으로 혼합

배치하는 것은 범죄불안감 증대에 기여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최재필 이기완

(2002)
아파트단지에서 공간통합도와 범죄율 상관도 : 어느 정도 통계적 상관도가 존재

상관성 

있음장동국

(2004)

공간구문론에 의한 주거지역의 공간침입범죄 해석에 관한 연구

보행량이 많으면 주거침입 감소하나, 교통량과는 상관없음

공간구문인자와 상관관계 어느정도 존재

오피스<아파트<근린상가<저층주택

시각적 접근과 노

출 모델을 이용한 

범죄취약공간 해

석에 관한 연구

최재필 이기완

(2002)

아파트단지에서 시지각노출과 범죄율 상관도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찾기 어려움

상관성 

미약

GIS를 

활용한 도시 

범죄의 

공간패턴분석

황선영 황철수

(2003)

GIS자료 분석에 필요한 기법정리, 성북구의 위험spot 도출

범죄율과 지역특성간의 회귀분석
범죄발

생이 

토지용

도와 

공간적

으로 

일정한 

패턴 

형성

최현아

(2003)

범죄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영등포구를 사례로

지하철역, 상가, 경찰서, 유흥업소,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른 영향

분석

상업지역 > 주거지역 (범죄유형별 차이존재)

박명규

(2003)

GIS의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예측지도의 구현 : 서울시 성북구를 사례로

건물층수와 범죄율 : 상관관계 높음 

(그러나 상업업무지역은 상관관계가 낮음)

녹지율과 범죄율 : 상관관계 존재

이현희 GIS를 이용한 범죄분석 : 유흥업소는 폭력 범죄와 상관관계 높으며 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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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와 높은 상관관계, 청소년 비율과 정의 관계, 교육수준과 부의 관계

토지이용과 

범죄

시정개발연구원

(2004)

서울시 범죄발생의 도시계획적 함의

유동인구수와 유흥업소수는 정(+)의 관계

주택연상면적, 개발제한구역은 부(-)의 관계

토지이

용계획

, 

용적률

과 

범죄율

의 

상관성 

있음

김현정

(2004)

도시내 공원녹지공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이 증가할 경우 범죄 감소

김동근 윤영진 

안건혁

(2006)

서울시 성동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의 범죄신고자료를 바탕으로 4000여개

의 지역속성자료를 구축하여 토지이용행태와 도시범죄밀도의 상관관계를 분석

토지이용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용적률과 범죄패턴 간에는, 토지의 용적률

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용적률 200%를 전후하여 점차 

증가추세가 둔화하는 경향

공동주택단지의 

범죄 안전성 평가 

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이유미

(2006)
공동주택단지의 옥외환경을 평가대상으로

* 이 밖에도 상당한 수의 연구사례가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함. 

 

한편, 주로 언론과 일반시민들의 상식 내지는 인식에 의해 판단되고 지적되어 범죄예

방 정책과 노력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위 ‘풍선효과’ 즉, 범죄의 전이현상

(displacement)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들(예를 들면, Gabor, 1990; Eck, 1993; 

Hesseling, 1994; Cromwell, 1991)에서 그것이 종종 발견된9) 것은 사실이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특히 침입절도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Spickenheuer, 

1983; Forrester, Chatterton and Pease, 1988; Schneider, 1988; Lindsey 

and McGillis, 1988; Pease 1991)에서 전이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

서 Town(1996)은 줄어든 범죄의 수는 대부분 전이된 범죄의 수를 크게 초과하여 범죄

예방의 순이익(net gains)을 창출한다고 강조하였다. Wiles와 Costello(2000)의 연구

에 의하면, 침입절도를 위해 범인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주변에서 벗어나 이동한 평균 거

리는 1.8마일이었다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의 지리적 전이현상에 대

한 오해를 풀어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Alkahtani(1996)의 전이현상 연구에서

도 유사한 결론을 발견하였다. 

다만, Clarke(1992)은 범죄의 전이현상에 관한 연구는 이미 체포되어 수감된 사람들

이나 체포되지 않은 채 범죄행위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범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9)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전이되는 경우보다 보다 경미한 범죄로 전이(benign displacement)되는 경

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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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실제로 범죄행위의 빈도를 줄이거나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시간, 장소, 수법, 대상 면에서 변화를 주었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하는데, 조사대

상인 범인들의 응답에 있어서의 부정확성이나 거짓, 체포되지 않고 활동 중인 범죄자들

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 전이현상에 대한 연구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5절  기계․전자적 CPTED로서의 방범CCTV

1. 현  황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의 재산,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높은 지지와 동의에 힘입어 2002년에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상 최초

로 안전관리와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카메라를 5대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이래 방범

CCTV는 전국적으로 경찰청 통계상 2004년 12월 680대, 2005년 1,110대, 2006년 

7월 1,853대, 2007년 7월 현재 약 3,000대(추산)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아래 

<표 2-2> 참조). 

관제센터의 운영은 경찰관서가 아닌 별도의 건물이나 시설을 마련하여 모니터링 및 현

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경찰관서에 관제센터 시설을 설비하여 운

영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모니터링 업무는 경찰관들만이 수행하는 경우와 해당 자치단체

의 예산 지원으로 계약직 직원(모두 여성들)을 채용하여 3교대로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

어진다(<표 2-3> 참조). 비용은 설치비, 유지비, 관리운영비(수년간)를 모두 포함할 경

우 1천억 원 대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우기 최근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CCTV 설치의 법적 근

거와 사생활 등 인권침해 최소화의 기준이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공익 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한 제약요인이 많은 부분 해결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방범용 CCTV 

카메라의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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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방범용 CCTV 설치현황(경찰청 통계: 07년 8월 현재)

      182개서 3,743대

서울

(28/1,244)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강북
18 16 13 32 17 32 40 25 30 71 16 20 80 22
금천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방배 도봉 수서
36 200 40 32 30 18 32 36 41 60 52 48 15 172

부산

(10/53)

중부 동래 동부 서부 남부 해운대 사상 금정 영도 사하

4 2 5 2 7 11 11 6 2 3

대구

(9/271)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17 18 10 7 63 47 36 56 17

인천

(1/40)

연수

40

광주

(5/32)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6 8 2 6 10

대전

(2/26)

대전

서부

대전

둔산
17 9

울산

(1/12)

남부

12

경기

(26/514)

수원

중부

수원

남부
안양 과천 군포

성남

수정
분당

부천

남부

부천

중부
양주 고양 일산 광명

안산

단원
10 10 5 53 17 8 35 21 32 19 10 11 5 22
안산

상록
시흥 평택 남양주 구리 화성 용인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연천

17 5 15 6 10 165 10 4 3 8 5 8

      182개서 3,743대
강원

(7/51)

춘천 원주 삼척 영월 평창 횡성 철원

24 10 4 5 1 4 3

충북

(2/14)

영동 옥천

10 4

충남

(10/303)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당진 서천 연기 금산 예산 서산

130 117 4 8 6 16 4 8 3 7

전북

(15/113)

전주

완산

전주

덕진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7 7 4 8 3 5 3 6 11 6 6 14 16 13
남원
4

전남

(21/148)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고흥 해남 장흥 보성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13 8 6 5 13 10 4 6 4 10 10 6 2 2
강진 담양 곡성 완도 무안 진도 구례
4 4 4 6 6 10 15

경북

(23/621)

경주
포항

북부

포항

남부
구미 경산 안동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칠곡 의성 청도

7 12 10 33 29 37 34 56 38 11 28 57 26 36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군위 고령
42 21 17 6 27 24 20 22 27

경남

(21/292)

창원

중부

창원

서부

마산

중부

마산

동부
진주 김해 진해 통영 사천 거제 밀양 양산 거창 합천

7 7 8 8 8 25 10 6 10 14 25 22 15 12
창녕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34 12 7 23 18 14 7

제주

(1/9)

서귀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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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경찰청 통계: 07년 9월 현재)

5개청, 27개서, 26개 관제센터

설치 경찰서 설치연월 관리대수 근무사항(3교대) 설치장소

서울 성북 ’07. 4 12 경찰 3 삼선 치안센터

서울 동대문 ’06. 12 25 경찰 3 휘경 치안센터

서울 마포 ’06. 8 30 경찰 3, 의경 3 도화 치안센터

서울 영등포 ’06. 5 71 경찰 3, 용역 3 대림2 치안센터

서울 성동 ’06. 12 16 경찰 3 행당1 치안센터

서울 동작 ’06. 6 20 경찰 4 상도1 치안센터

서울 광진 ’07. 4 80 경찰 3 구의3 치안센터

서울 강북 ’06. 11 22 경찰 3 동화 치안센터

서울 금천 ’06. 5 36 경찰 3 독산2 치안센터

서울 강남․수서 ’04. 8 372 경찰 8, 의경 3, 용역 18, 
기술지원 3

역삼 관제센터
(별도건물)

서울 강서 ’06. 5 32 경찰 3 까치산 관제센터
(까치산 지구대 부설건물)

서울 강동 ’05. 2 30 경찰 3 성내3 치안센터

서울 종암 ’07. 3 18 경찰 3 월곡2 치안센터

서울 구로 ’07. 2 32 경찰 3 구로2 치안센터

서울 서초 ’07. 4 36 경찰 4 잠원 치안센터

서울 양천 ’06. 7 41 경찰 3, 용역 3 신정6 치안센터

서울 노원 ’06. 8 42 경찰 3 하계2 치안센터

서울 방배 ’06. 6 48 경찰 3 방배4 치안센터

울산 남부 ’07. 2 12 경찰 1 (주간근무) 삼산 지구대

경기 
화성

화성시 ’07. 5 149 경찰 3, 용역16 동탄 관제센터
(KT통합정보센터 3층 내)

오산시 ’06. 2 16 경찰 3 오산 관제센터
(오산 지구대 부설건물)

경기 과천 ’06. 10 53 경찰 3, 용역 3, 의경 3 과천 관제센터
(경찰서 별관 내)

경기 고양 ’06. 4 10 경찰 3, 용역 8 능곡 치안센터

경기 일산 ’06. 3 11 경찰 3, 용역 8 일산3 치안센터

강원 원주 ’07. 5 10 의경 3 원주 관제센터
(단계 지구대 부설건물)

충남 천안․아산 ’07. 5 247 경찰 12, 용역 9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
(KTX 천안아산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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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예방효과
국내에서는 단 한 차례도 준실험적 설계를 통한 ‘메릴랜드 과학적 방법 척도’ (Maryland 

Scientific Methods Scale: MSMS) 레벨 310)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CCTV의 범죄예방 효과성이나 전이효과에 대한 국내의 과학적 증거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는 방범CCTV가 특정 상황 하에서는 다른 범죄예방 도구에 비해 더 

효과적이며,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더 효과적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재산 범죄(property crimes)에 대해 더 효과적이고(Brown, 1995), 재

산범죄 중에서도 특히 차량 절도와 차량 내 침입절도가 CCTV에 의해 많이 감소하였다

는 연구가 있다(Skins, 1998; Tilley, 1993). 그러나 Deismann(2003)의 연구에 의

하면 폭행과 같은 대인 범죄(personal crimes)에는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분석

되었다. 최근 Welsh와 Farrington (2002)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CCTV의 

방범효과를 연구한 22건의 연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2건은 분명한 범죄 감축

효과를, 5건은 부정적인 효과를, 다른 5건은 무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나머지 1곳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중 18건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meta-analysis) 

연구에 의하면 그 절반은 바람직한 효과(즉 감소)를 보였고 나머지 반은 그러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체적으로는 CCTV 카메라로 감시하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혼합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주차장 등 어느 정도 폐쇄된 공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는 탁월한(80-90%) 범죄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소는 범죄

율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도심과 공영주택(public housing)에서의 연구

에서는 2% 감소로 전체적으로 크진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11)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축 효과 면에서 Sarno 등(1999)은 CCTV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감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Ditton (2000)은 CCTV가 이미 안

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안전감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Bennett

와 Gelsthorpe(1996), Ditton(2000), 그리고 Spriggs 등(2005)의 연구에서는 많은 

10) 실험 및 통제지역을 설정하여 방범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적용한 후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방식(action research).

11) 박현호(2005), “가두 방범CCTV의 과학적 운영 방안: 영국의 CCTV 영향평가 연구사례를 중심

으로,” 한국경찰연구 제4권 제1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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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증대된 안전감으로 인해 해당 공공장소를 

전보다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Springs 등(2005)의 연구에서는 안

전감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방범 CCTV 카메라의 효능과 가치에 대한 신뢰는 일반적으

로 CCTV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Phillips(1999)는 

CCTV의 범죄제지(deterrence) 효과를 강조하며,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범행의 적발 

및 현장에서의 체포 위험성을 암시하고 경고해 주기위해 CCTV의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실제 범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Short와 Ditton(1998)은 범인들

이 CCTV에 의해 일정 수준 범행을 저지당하고 일부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덜 심각한 

수준으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Gill과 Loveday(2003)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는 CCTV를 자신들의 범행에 큰 장애로 인식하지 

않지만 카메라에 찍혀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CCTV를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threat)

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대해 Gill과 Spriggs(2005)는 범인들이 CCTV에 점점 

더 많이 찍히고 자신들이 찍힌 사실을 알게 될수록 그들에 대한 위협 수준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CTV에 의한 그러한 위협이 범인들의 범행을 중단시

키거나 그들이 행동에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환경적 변수들을 고

려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2) 하지만 방범CCTV의 범죄전이

(displacement)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양면적이고 혼합적이다. 

즉, 전이가 발생했다는 증거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형태의 전이만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오

히려 긍정적인(심각성이 완화된) 전이도 보였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노상강

도는 전이가 없었으나 차량절도 등의 범죄는 전이가 발생하는 등)를 보이고 있다. 

CCTV가 범죄전이를 일으켰는지는 불분명하며 전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준은 미미하다

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13) 

이상을 정리해보면, 방범CCTV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범죄의 발생과 두려움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으나 적절히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운영 및 활용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12) 전게서 재인용

13) 우리나라에서도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의 전이가 발생했다는 실증연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응렬 & 김연수, 2007). 그러나 더불어 이익의 확산도 동시에 확인하여 국외 연구 사례와 유

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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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 CCTV가 도시안전의 도구로 빠

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논리는 위험사회에서의 도시의 각종 리스크, 예를 들면 

미아 찾기, 응급 구호, 재난 및 화재의 관리 및 예방, 무질서 통제, 교통 상황 파악, 범

죄 수사에의 활용 등 관리 차원에서의 많은 부가적인 이점들이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14)  

14) 영국 내무성 홈페이지 www.crimereduction.homeoffice.gov.uk/cctv/cctvminisite11.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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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방범CCTV, 가로등 정비 등 물리적 환경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 확보 

정책인 CPTED의 실제 적용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로서, 그 연구방법은 큰 틀에서 볼 때 

공식 범죄발생 데이터의 비교분석, 주민들 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등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와 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의 자문내용 분석, 현장 관찰조

사 등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가 혼합되어 사용된다. <표 3-1>은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표 3-1> 연구설계(research design)

연구

전략
조 사 방 법  조 사 내 용

양적

연구

범죄사건 분석과 CIMS 등을 

활용한 범죄통계 분석

부천시 전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의 범죄통계 자료

시범지역과 비교지역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의 

범죄통계 자료 등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주민 

설문조사

범죄피해율 및 범죄신고율

범죄의 심각성 및 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 위험의 지각 및 두려움

CPTED 기법에 대한 인식

이웃 간 유대 및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등

질적

연구

관계자(부천경찰서 및 시청 

담당공무원 등) 자문 

관련 학계 및 업계전문가 자문

지역주민대표 의견청취

CPTED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설치된 방범CCTV의 구체적 현황

프로그램과 관련된 쟁점 사항

프로그램 기획․설계․적용 등 단계별 한계와 문제점 

지역단위 CPTED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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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민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인 부천시의 일정 지역을 시범지역(또는 실험지역)과 비교지

역(또는 통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범지역에 CPTED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것이 범

죄발생과 주민들의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친 효과를 전후조사

(pretest-posttest)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준실험적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에 의한 연구로서, 조사 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사전조사(pretest) : 2005년 6월 말 - 7월 중 (약 3주)

□ 사후조사(posttest) : 2007년 6월 말 - 7월 중 (약 3주)

표본추출(sampling)과 설문조사는 부천시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조사대상 지역

들로부터 가구들을 무작위 추출한 후, 지역별 동 행정관리자인 사무장의 지휘로 해당 구역

의 통․반장이 가구를 개별 방문하여 각 가구별 10대 이상 가구원 1명을 무작위로 조사하

였다(상주인구가 아닌 해당지역 상인 등의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됨). 이를 통해 시범지역 

3개 동에서는 사전조사 1,122가구, 사후조사 47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비교지역 3개 동

에서는 사전조사 1,773가구, 사후조사 1,301가구가 조사 완료되었다(<표 3-2> 참조). 조

사대상 표본은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경계 내에 속한 전체 가구의 약 20~30%이다.  

<표 3-2> 지역별 조사 가구(가구별 대표 1인) 분포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효% 빈도 유효%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342

506

274

11.8

17.5

9.5

108

293

77

6.1

16.5

4.3

소계 1122 38.8 478 26.9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890

557

326

30.7

19.2

11.3

344

262

695

19.3

14.7

39.1

소계 1773 61.2 1301 73.1

합  계 2895 100.0 17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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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인의 측정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표 3-3>에서와 같이 주로 라이커트(Likert) 척도를 변형

시킨 10점(또는 4~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

전-사후조사별, 시범-비교지역별, 동별, 그리고 전-후 시범지역별 & 비교지역별로 교차

분석, t-검증, 변량분석 등을 사용하여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표 3-3> 변인의 측정

변 인 측 정

(1) 응답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수입, 주거형태, 사회계층 등

(2) 범죄피해 및 
   피해신고

- 침입절도, 침입강도, 길거리 
  치기범, 노상강도 피해경험 
  및 피해신고 여부

0 = 아니오, 1 = 예  

(3)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폭력범죄의 심각성
- 재산범죄의 심각성

각각 10점 척도 (1 = 전혀 심각하지 않
다, 10 = 매우 심각하다)

(4)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평가

- 근린환경의 물리적 무질서
10점 척도 (1 = 전혀 없다, 10 = 매우 
많다)

(5) 범죄피해의 두려움과 
   위험의 지각

- 두려움 일반 : 야간에 거주지 
  인근에서 느끼는 두려움
-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 
- 재산범죄 피해의 두려움

각각 10점 척도 (1 = 전혀 두렵지 않음, 
10 = 매우 두려움)

- 거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
1 = 전혀 없다, 2 = 별로 없다, 
3 = 몇 군데 있다, 4 = 많이 있다

-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

1 = 없다, 2 = 매우 가끔, 3 = 가끔 
4 = 자주, 5 = 매우 자주

(6) CPTED 기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 CCTV 설치에 대한 선호도
- CCTV 설치의 범죄예방효과
- CCTV와 사생활침해 문제
-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
-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

각각 10점 척도 (1 = 매우 반대 / 효과
가 전혀 없음 / 전혀 염려 없음 , 10 = 
매우 찬성 / 효과가 매우 큼 / 매우 염
려됨)

(7) 이웃 간 유대
- 이웃에게 인사, 동네일 의논, 
  이웃이 나를 인지하는 정도 

1 = 절대 그렇지 않음, 2 = 별로 그렇지 
않음, 3 = 그저 그럼, 4 = 대체로 그럼, 
5 = 확실히 그럼

(8) 범죄예방활동 참여 - 지역 범죄예방활동 참여 의사
1 = 절대 그렇지 않음, 2 = 별로 그렇지 
않음, 3 = 그저 그럼, 4 = 대체로 그럼, 
5 = 확실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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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프로그램 개요

제1절  시범지역 및 비교지역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가로등, CCTV 등의 실제적 CPTED 수단의 시범 적용을 위하여 부천

시에서 세 군데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였다. 경찰청과의 협의 하에 부천시의 경찰서별 상

가지역 3곳, 주거지역 3곳 등 총 12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05년 5월 19일 

해당 지역을 사전 방문 답사하여 최종 시범지역으로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부천시는 

오정구와 원미구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부천중부경찰서(관할인구 약 48만 명, 산하 5개 

순찰지구대)와 원미구 일부와 소사구 전체를 관할하는 남부경찰서(관할인구 37만 6천여 

명, 산하 4개 순찰지구대)에 의해 치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천시의 범죄현

황과 통계,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선정에 많은 협의 곤란과 시간 지연 문제를 야기한 바 

있었다. 

<그림 4-1> 부천시 관할 경찰서 약도: 부천중부경찰서(위)와 남부경찰서(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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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정된 첫 번째 시범지역은 오정구 고강1동 303번지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

택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었다. 그러나 고강1동 시범지역은 사전조사의 설문 대상에

서 부천시청 측의 착오 등으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두 

번째 시범지역은 소사구 소사본1동 178번지 일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으로서 고강동과 유사한 성격의 주거지역이다. 세 번째 시범지역은 부천역 부근의 원

미구 심곡2동 375번지 일대로서 상가와 빌라가 밀집해 있으며, 부천대학교와 인접한 비

교적 도심에 가까운 상가․주거 지역이다. 아래는 구체적인 시범지역의 주소 자료들이다. 

• 상업지역 : 원미구 심곡1,2동(부천대 주변) 176, 177, 179, 180, 192, 194, 

349, 350, 353～356, 373~382, 399, 400, 402～410, 420, 422, 425, 

426, 454, 456～458 일대 

• 주 택 가 : 소사구 소사본1동(소사초교 맞은편) 161～164, 166, 175～181, 

183, 204, 209, 210 일대

CPTED 도입의 실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사본1동․심곡1동․심곡2동의 세 

시범지역(실험지역)과 함께, 각 시범지역과 근접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세 비교지역

(통제지역)을 선정하였다. 비교지역의 선정은 시범지역의 인근 지역 중에 유사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도로구조, 주거형태, 지역의 상업형

태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 두 지역이 동일한 조건을 갖기에는 한계가 많았으나 최대한 

유사한 형태의 인근 지역을 선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다만 소사본1동과 심곡2동의 

비교지역의 경우 같은 동 내에서 선정되었으나 심곡1동의 비교지역으로는 고강1동의 제

외로 인해 원종2동(주택가)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각 시범지역과 비교지역은 

면적이 가로*세로 = 약 300m*300m = 90,000평방미터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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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부천시 행정약도

제2절  범죄발생 및 치안수요의 특징 

부천시의 범죄발생 정도와 특징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표 4-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경찰청 범죄통계분석 프로그램인 CIMS(심스)를 활용, 최근 2년간 매스미디어에서 강력범

죄 보도가 빈번했던 지역들만을 상대로 실제 주민 천 명당 범죄피해 확률을 계산하였다. 

부천시 원미구의 대부분과 오정구를 관할하는 부천중부경찰서는 인구 48만 명을 관할

하는 대규모 경찰서이고, 관할면적은 32평방킬로미터이다. 이 지역에서는 2006.6.17 - 

2007.6.16 간 12개월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238건, 절도 3950

건, 폭력 3942건으로 총 8130건의 생활안전 침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천 명당 

총범죄율은 16.94로 안산, 경기, 서울, 인천 등지의 타 경찰서 관할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범죄에 취약한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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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역별 범죄위험도 (기간: 2006.6.17 - 2007.6.16) 

경찰서
관할

인구
(천명) 

면적
(Km2) 

강력범  절도  폭력  총범죄 
강력범
비율 

 절도범
비율 

총범죄
비율 

재정
자립도 

서울K
경찰서

209 14 209 831 2,888 3,928 1.00 3.98 13.73 88

경기H
경찰서

456 730 135 2,287 2,237 4,659 0.30 5.02 10.22 63

인천Y
경찰서

286 42 112 1,534 1,579 3,225 0.39 5.36 15.43 26.1

안산D
경찰서

340 91 205 2,002 3,057 5,264 0.60 5.89 15.48 55.3

안산S
경찰서

370 56 53 975 899 1,927 0.14 2.64 5.21 55.3

부천중부
경찰서

480 32 238 3,950 3,942 8,130 0.50 8.23 16.94 56.5

* 참고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 설명 : 강력범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절도 = 침입절도, 노상절도, 차량 절도 등 /

 폭력 = 공갈, 손괴, 상해, 폭행, 협박, 납치, 유괴 등. 

* 범죄율은 모두 인구1천 명당 범죄수를 계산한 것임. 

 

특히 침입절도 등 절도범죄율은 8.23으로 타 경찰서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천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범죄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특별한 범죄예방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부천시는 2006년 기준으로 

112신고 건수가 전국 1위에 오를 정도로 치안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해 경찰인력 및 자원

은 한정되어 새로운 범죄예방 대책이 요구되는 등 높은 치안수요를 보이고 있다.15) 

제3절  CPTED 프로그램의 내용

부천시는 CPTED 사업을 위해 2005년 7월 이후 아래와 같이 7명으로 구성된 환경개선

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왔다. CPTED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야

별로 환경개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사업량을 조사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15) 경감기본교육 134기 과정 교육생 연구보고서(2007년 10월). 부천 일선 방범CCTV 시스템 구축

사업(경기 부천중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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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총괄 : 시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 관계기관 : 부천남부∙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각1명(2명)

• 관련부서 : 사업관련부서 팀장 4명(도시과 도로보수팀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도시

녹화팀장,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장,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팀장)

T/F팀에서는 2005년 7~8월 중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별로 사업의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업별 추진 기관과 부서는 

<표 4-2>와 같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2] 참조). 

<표 4-2> 사업별 추진 기관 및 부서 

분 야 주요사업 담당기관․부서

현황조사 각종 사건․사고, 범죄 현황 관할 경찰서

도로분야
가로등(보안등) 현황 조사

조도 및 높이 조절 등
시․구 도로과

녹지분야 가로수 실태 조사 및 전지  시 녹지공원관리사업소

교통분야 교통현황 조사 및 일방통행로 지정 등 시 교통행정과

방 범 등 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리 시 재난안전관리과

사업량 조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주민

(단체), 부천시와 관할 구청 등 여러 관계자 간에 상호협력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동으

로 추진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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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지역 내 경찰․시청 협력단체와 협의,  

   우범지역 주변 환경정비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지구대 협력단체와

   바르게 살기 실천협의회 등 동사무소 협력단체 

   협조, 골목길 청소

 - 전주․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전단지와 차량 등에 끼워놓은 리플렛 제거

 - 기타 환경정비

○ 부천시․관할구청과 협조사항

 - 가로등 주변 가로수가 가로등의 불빛을 가리지 

   않도록 정비

 - 시범지역내 도로․주거환경 정비

 - 보안등 위치 및 조도 조정

   ※ 과학적으로 보안등 위치를 선정하고 필요시 

      시와 협조하여 추가설치

   ※ 골목길 입구주변, 인적이 드문 장소, 우범지대, 

      범인이 은신처로 활용할 수 있는 곳 등을 중

○ 주민협조사항

 - 개인 주택 내 조경정비: 범인이 은신처로 삼을 

   수 있는 잡목이 우거진 곳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정비

 - 빌라촌․다세대 주택 등의 가스배관에 방범시설물

   (철침판 등) 설치, 자동 조명장치 설치 등 자위

   방범시설 마련

 - 저층 건축물의 유리창에 방범창 설치

 - 외출시 유리창․대문 등 출입구 시건여부, 대문 

   잠금장치의 견고성 등의 보완 

 - 동네 상점 등의 유리창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전단지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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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의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CCTV 설치 프로그램도 병행하였다. 당초 

2005년 하반기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마친 후 그 효과성에 대해 조사하

고자 하였으나 구청과 경찰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치 작업이 지연되어 실제로는 

2005년 9월에 CCTV 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설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다음 해

인 2006년 2월에 설치 공사에 착공하여 4월에서야 완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의 사후조사 기간은 2006년 5월 이후 1년간이 된 것이다.   

부천중부서 관내에 32대와 부천남부서 관내에 21대 총 53대의 방범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별도의 통합관제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채 각각 경찰서 지령실과 지구대에서 관

제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모두 상황근무를 하는 당직 경찰관들이 112지령과 일상 사무를 

수행하면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CCTV 기종, 성능(촬영각도, 해상도, 보관일수), 

관리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4-3>과 같다.   

<표 4-3> 부천중부서와 남부서의 방범CCTV 운영 현황

경찰서
설치

대수

기  종

(회사, 모델명)

성      능

(촬영각도, 해상도, 보관일수)

관리방식

(모니터장소, 관리자)

부  천

중  부
32 이지, DSC-270SE 360。상하․회전, 640×480, 60일 지령실, 경찰관

부  천

남  부
21

동양, DSC-270SE(19대)

삼성, DRS-500(2대)

360。상하․회전, 640×480, 30일

고정, 320×240, 30일
지구대, 경찰관

현재 설치․운영 중인 부천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 CCTV의 상세한 위치는 <표 

4-4>, <표 4-5>와 같다. 중부경찰서의 경우 4개 지구대 관할 구역에서 32대의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부경찰서는 1개 지구대(소사)가 21대의 CCTV 카메라의 관제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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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부천중부서 지구대 관할 내 방범CCTV 위치

연 번 설  치  장  소 관 할 지 구 대

1    고강1동 293-7 대로변 원종

2    고강1동 334-13 로얄빌라 앞 ″

3    고강1동 305-2 단독주택 옆 ″

4    고강1동 295-33 대광교회 이정표 앞 ″

5    고강1동 339-23 미도빌라 앞 ″

6    고강1동 295-26 경동빌라 앞 ″

7    고강1동 337-5 시골집 농수산물 옆 ″

8    고강1동 339-7 해피데이 헤어코너앞 ″

9    고강1동 339-29 빌라 옆 ″

10    고강1동 296-2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앞 ″

11    여월동 54-3 2층 쌈지공원 춘의

12    심곡1동 374-12 꼭지헤어샵 앞 중앙

13    심곡1동 409-2 학사1길 이정표 ″

14    심곡1동 376-14 보성빌딩 앞 ″

15    심곡1동 377-46 조개구이랑 찜이랑 앞 ″

16    심곡1동 377-17 킴스헤어클럽 앞 ″

17    심곡2동 379-12 그린카서비스 앞 ″

18    심곡2동 405-6 시시 헤어스투디오 앞 ″

19    심곡2동 407-2 유정빌라 앞 ″

20    심곡2동 406-9 양저우 수타짜장 앞 ″

21    심곡2동 403-24 주택 앞 ″

22    심곡2동 380-19 횡단보도 이정표 앞 ″

23    심곡1동 354-3 도원아파트 앞 ″

24    심곡2동 176-1 부천 예식장 앞 ″

25    심곡2동 176-12 기둥교회 옆 ″

26    심곡1동 353-1 현대주차장 앞 ″

27    심곡2동 382-9 편의점 앞 ″

28    심곡2동 389-1 삼융아파트 뒤편 삼거리 ″

29    상동 526-9 석천중 옆 근린공원 내부 중동

30    상동 526-9 석천중 옆 근린공원 내부 ″

31    중동 1099 원미고 앞 연꽃어린이 공원 중앙

32    중동 1099 원미고 앞 연꽃어린이 공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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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부천남부서 지구대 관할 내 방범CCTV 위치

연 번 설  치  장  소

1 소사본1동 163-19 금풍맨션 앞

2 소사본1동 164-12

3 소사본1동 162-17

4 소사본1동 162-25 정애슈퍼 앞

5 소사본1동 166-27 신우종합상사 앞

6 소사본1동 181-12 코사마트 앞

7 소사본1동 177-21

8 소사본1동 179-4 그랜드마트 앞

9 소사본1동 204-5 온스타 낚시타운 앞

<그림 4-3> 방범CCTV 운용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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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운용체계는 <그림 4-3>와 같이 관제센터 내 모니터요원이 영상을 수시로 감

시하면서 근무 중 주요 취급 사항을 근무일지에 기재하는데 모니터 상에서 범죄 현장을 

발견하거나 비상벨 작동 시 무전으로 즉시 출동을 지령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 때 비

상벨이 눌릴 경우 카메라 폴대에 달린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위험상황을 주변에 전파하고 

프리셋(preset) 기능에 의해 스피드 돔 카메라가 비상벨 누른 장소를 즉시 자동으로 향

하게 되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중부서의 경우 주요 장비는 <그림 4-4>과 같이 돔형 카메라와 관제센터 PDP 모니터

로 구성되어 있다. 112지령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112 신고 접수 및 지령 등 일상

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씩 모니터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4> 돔형 카메라와 관제센터 PDP 모니터

돔형 카메라 관제센터

※ 1. 돔형 카메라: 41만 화소, 360˚회전 가능, 비상벨 포함; 2. PDP 모니터: 42인치,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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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효과분석

제1절  범죄발생 데이터 비교분석

주민 대상의 범죄피해 및 CPTED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 앞서, 먼저 경

찰의 공식 범죄통계를 이용하여 CPTED 시범실시 전후기간 동안 범죄 발생의 변화 양

상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대상 지역은 부천중부경찰서와 부천남부경찰

서가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경찰관서가 집계한 자료를 중심으로 범죄발생 양

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천중부경찰서의 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부경찰서 관할 구역의 경우 모두 32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

하였다. 먼저 <표 5-1>은 중부경찰서가 관할하는 전체 지역에서의 범죄발생 양상을 보여

주는데, 방범CCTV 설치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설치 1년 후에 살인은 28.6%, 강도는 

22.4%, 절도는 96.5%, 폭력 10.5%, 방화 63.2%,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2.2%의 뚜

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의 원인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부천

시 상주 또는 유동 인구의 지속적 증가(부천시 인구는 지난 10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유

지함16)), 경찰의 범죄기록 관행이나 실무의 변화(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지침에 의해 

변화가 발생함), 실업률 증가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악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16) http://www.thebucheon.com/iNews.nbiz?MODE=print&scode=104&nscode=10490& 

articleno=2007010456%3Furm=view&scode=104&nscode=10490&articleno=20070

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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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설치 전

(’04. 6.  1.  ～ ’05. 5.  31)

설치 후

(’06. 5.  1.  ～ ’07. 4.  30) 증 감 률

건 수 백 분 율 건 수 백 분 율

살 인 7 0.1 9 0.1 +28.6 

강 도 67 1.2 82 1.0 +22.4 

절 도 2094 36.6 4114 50.5 +96.5 

폭 력 3540 61.8 3910 48.0 +10.5 

방 화 19 0.3 31 0.4 +63.2 

총 계 5727 100.0 8146 100.0 +42.2 

분류

설치 전

(’04. 6.  1.  ～ ’05. 5.  31)

설치 후

(’06. 5.  1.  ～ ’07. 4.  30)
증감률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살인 0 0.0 2 0.3 +200.0

강도 6 1.4 4 0.7 -33.3

절도 169 38.4 251 43.2 +48.5

폭력 264 60.0 324 55.7 +22.7

방화 1 0.2 0 0.0 -100.0

총계 440 100.0 581 100.0 +32.1

<표 5-1> 범죄율의 변화: 부천 중부경찰서 관내 전체

이에 비해 <표 5-2>는 방범CCTV를 설치ㆍ운영한 지역만의 범죄율을 보여주는데, 중

부서 관내 전체 통계와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

로 나타났다. 절도와 폭력은 각각 48.5%, 22.7% 증가하였으나 강도는 33.3% 감소하

였다. 살인과 방화는 빈도가 한두 건뿐이라서 그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

지는 못한다. 참고로 <표 5-3>은 이 자료를 구체적인 죄명/수법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표 5-2> 범죄율의 변화: 중부경찰서 관내 카메라 설치 지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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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중부경찰서 카메라 설치 지역의 범죄 종류/수법별 범죄발생빈도 변화

죄종 및 죄명/수법
설치 전

(’04. 6.  1.  ～ ’05. 5.  31)

설치 후

(’06. 5.  1.  ～ ’07. 4.  30) 증감률

죄종 죄명/수법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살인

살  인 2 +200.0

살인미수

살인예비

존속살해미수

소  계 0 .0 2 .3 +200.0

강도

침입강도 4 1 -75.0

비침입강도

노상강도 2 +200.0

속여들기 2 -200.0

기타 수법 1 +100.0

소  계 6 1.4 4 .7 -33.3

방화

건조물 방화/예비

일반자동차 

방화/미수
1 -100.0

기  타

소  계 1 .2 0 .0 -100.0

절도

침입절도(주거, 

사무실 등)
89 116 +30.3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절도
44 62 +40.9

날치기, 들치기, 

소매치기
9 27 +200.0

기  타 27 46 +70.4

소  계 169 38.4 251 43.2 +48.5

폭력

폭  행 216 228 +5.6

상  해 22 39 +77.3

손  괴 26 47 +80.8

공  갈 9 +900.0

기  타 1 +100.0

소  계 264 60.0 324 55.7 +22.7

합  계 440 100.0 581 100.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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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남부경찰서의 자료
남부경찰서 관할 구역의 경우 모두 21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먼저, <표 5-4>

에서 남부경찰서 관할 전 구역의 범죄율 변화를 보면, 방범CCTV 설치 1년 전에 비해, 1

년 후에는 살인만 10% 감소하였고, 강도는 14.7%, 절도 44.8%, 폭력 16.5%,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부경찰서 관할 구역의 범죄율도 전반적

으로 증가추세이나 중부경찰서 관할 구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  

<표 5-4> 범죄율의 변화: 부천 남부경찰서 관내 전체

분류

설치 전

(’04. 6.  1.  ～ ’05. 5.  31)

설치 후

(’06. 5.  1.  ～ ’07. 4.  30) 증감률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살인 10 0.2 9 0.2 -10.0

강도 61 1.3 70 1.2 +14.7

절도 2356 51.9 3411 57.3 +44.8

폭력 2097 46.2 2442 41.1 +16.5

방화 16 0.4 16 0.3 -

총계 4540 100.0 5948 100.0 +31.0

<표 5-5>에서 방범CCTV를 설치한 지역만의 범죄율 변화를 보면, 폭력이 7.1% 증가

하였으나, 절도가 26.1%로 줄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후에 살인이 1건 발생하였으나, 강도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이 같은 경우 

그 증감률은 큰 의미가 없다. 요컨대, 남부경찰서 CCTV 설치 구역의 경우는 남부서 관

할 전체 지역에 비해서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부경찰서 CCTV 설치 

구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소 효과를 보였다17)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표 

5-6>은 이 자료를 구체적인 죄명/수법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한편, 경찰의 공식범죄통계는 일반적으로 소위 ‘범죄암수’(dark figure)가 문제되므로 

CCTV를 포함한 CPTED의 범죄발생에 대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에서 보게 될 주민들 대상의 범죄피해조사 자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7)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두 지역의 물리적 환경, 인구구성, 우범인구, 경제활동, 주거형태, 경찰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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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범죄율의 변화: 남부경찰서 관내 카메라 설치 지역만

분 류

설치 전

(’04. 6.  1.  ～ ’05. 5.  31)

설치 후

(’06. 5.  1.  ～  ’07. 4.  30) 증감률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살 인 0 .0 1 3.0 +100.0

강 도 1 2.6 0 .0 -100.0

절 도 23 60.5 17 51.5 -26.1

폭 력 14 36.8 15 45.4 +7.1
방 화 0 .0 0 .0 -
총 계 38 100.0 33 100.0 -13.2

<표 5-6> 남부경찰서 카메라 설치 지역의 범죄 종류/수법별 범죄발생빈도 변화

죄종 및 죄명/수법
설치 전

(’04. 6.  1.～’05. 5.  31)

설치 후

(’06. 5.  1.～’07. 4.  30) 증감률

죄종 죄명/수법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살인

살  인 1 +100.0
살인미수
살인예비

존속살해미수
소  계 0 .0 1 3.0 +100.0

강도

침입강도
비침입강도
노상강도 1 -100.0
속여들기
기타 수법
소  계 1 2.6 0 .0 -100.0

방화

건조물 방화/예비
일반자동차 방화/미수

기  타
소  계

절도

침입절도(주거, 사무실 등) 18 7 -61.1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절도 2 6 +300.0
날치기, 들치기, 소매치기

기  타 3 4 +33.3
소  계 23 60.5 17 51.5 -26.1

폭력

폭  행 13 10 -23.1
상  해
손  괴 1 5 +400.0
공  갈
기  타
소  계 14 36.8 15 45.4 +7.1

합  계 38 100.0 33 100.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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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민설문조사 결과분석

이제부터는 사전, 사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지역 주민들 대상 설문조사의 결

과를 분석, 보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들을 살펴본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5-7>에서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사전조사의 경우 남자 46.3%, 여자 53.7%

이고, 사후조사의 경우 남자 42.6%, 여자 57.4%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제활동비율이 높은 남성보다 전업주부 등 여성이 가구 

대표로서 응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표 5-7> 성 별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 빈  도 유 효%

남 1332 46.3 756 42.6

여 1542 53.7 1019 57.4

합 계 2874 100.0 1775 100.0

응답자의 연령(<표 5-8>)은 사전조사에서 10대가 1.7%, 20대 13.4%, 30대 

26.4%, 40대 28.8%, 50대 18.8%, 60대 이상이 10.8%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

는데, 이러한 양상이 사후조사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표 5-8> 연령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빈  도 유  효%

20세미만 48 1.7 36 2.0

20～30세 미만 377 13.4 253 14.4

30～40세 미만 743 26.4 472 26.8

40～50세 미만 811 28.8 518 29.5

50～60세 미만 530 18.8 311 17.7

60세 이상 303 10.8 168 9.6

합  계 2812 100.0 17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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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에서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하가 사전 71.3%, 사후 69.3%이고, 전문대졸 

이상이 각각 28.7%, 30.7%로서 사전, 사후 공히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5-9> 교육수준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빈 도 유 효%

무 학 25 0.9 19 1.1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179 6.3 92 5.3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375 13.2 206 11.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1446 50.9 892 51.1

전문대학 졸업 또는 중퇴 356 12.5 280 16.0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중퇴 422 14.9 235 13.5

대학원 이상 37 1.3 22 1.3

합 계 2840 100.0 1746 100.0

<표 5-10>에서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자가 사전 77.9%, 사후 74.5%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미혼자는 각각 14.6%, 17.5%로서 사전, 사후 공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5-10> 혼인상태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 빈 도 유 효 %

기 혼 2208 77.9 1307 74.5

사 별 85 3.0 65 3.7

이 혼 62 2.2 45 2.6

별 거 23 0.8 15 0.9

미 혼 414 14.6 307 17.5

동 거 42 1.5 16 0.9

합 계 2834 100.0 1755 100.0

<표 5-11>에서 동거인 수를 보면, 본인 외 동거인이 없는 경우가 사전, 사후 각각 

7.1%, 8.6%이고, 동거인이 4명 이하인 경우가 각각 86.9%, 86.6%로서 사전, 사후 

공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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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동거인 수(본인제외)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 빈 도 유 효 %

없 음 200 7.1 147 8.6

1 명 463 16.5 272 15.9

2 명 661 23.7 387 22.6

3 명 971 34.7 667 39.0

4 명 337 12.0 155 9.1

5명 이상 174 6.0 82 4.9

합  계 2806 100.0 1710 100.0

<표 5-12>에서 응답자들이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사전조사에서

는 63.1%가 그렇다고 하였는데 비해, 사후조사에서는 그보다 높은 7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5-12>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지 여부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빈 도 유 효%

예 1760 63.1 1295 73.6

아니오 1030 36.9 464 26.4

합  계 2790 100.0 1759 100.0

이에 <표 5-13>에서 구체적인 일의 종류, 즉 직업군을 조사한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상용직이 4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1.1%, 일용직 14.5%, 임시직 13.9%로 나타

났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상용직이 3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4.7%, 일용직 14.4%, 

임시직 11.4%였다. 전후조사 간 가장 큰 차이는 사후조사에서 상용직의 비율이 10% 

감소한 반면, 그 만큼의 비율로 무급가족종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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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일의 종류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빈 도 유 효%

상 용 직 654 40.0 369 30.0

임 시 직 228 13.9 140 11.4

일 용 직 237 14.5 177 14.4

무급가족종사자 46 2.8 154 12.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45 21.1 304 24.7

고용원을 둔 사업주 125 7.6 88 7.1

합  계 1635 100.0 1232 100.0

<표 5-14>는 주민들의 경제수준 지표 중의 하나인 가구당 월평균 총수입을 보여준다. 

전후조사 간 가장 큰 차이는 가구소득이 100만원대 이하인 경우가 1~2% 줄어든 반면, 

200만원대는 약 5% 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조사 공히 전체의 약 93~4%의 가

구가 월평균 총수입이 300만원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2004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수입 평균인 342만원에 비해 조사지

역 거주자들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18) 

<표 5-14> 가구당 월평균 총수입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빈 도 유 효%

100만원 미만 434 16.7 240 15.0

100만원대 806 30.9 454 28.3

200만원대 820 31.5 587 36.6

300만원대 358 13.7 222 13.8

400만원대 126 4.8 65 4.0

500만원 이상 61 2.3 37 2.3

합  계 2605 100.0 1605 100.0

경제지표의 또 다른 형태로서 주거형태를 <표 5-15>에서 보면, 전후조사 공히 연립/

18) http://kosis.nso.go.kr:7001/ups/chapterRetrieve.jsp?pubcode=MA&seq=125&pub=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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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단독 또는 다세대/다가구, 아파트, 상가주택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지역이 전

반적으로 저층 공동 및 단독주택 밀집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전후조사 비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후조사에서 단독과 다세대/다가구는 감소하고 아파트의 비율이 6.4% 증가하였

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사후조사에서 표본이 시범-비교지역 간 약 12% 정도 증감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며 전국 주택유형 중 53%

(경기도 61%, 서울시 55%)19)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비율이 각각 10.4%, 16.8%에 

불과한 것은 특징적이다.  

<표 5-15> 주거형태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 빈 도 유 효 %

단  독 655 23.1 332 18.9

다세대/다가구 611 21.6 341 19.4

연립/빌라 1059 37.4 636 36.3

아파트 296 10.4 294 16.8

상가주택 159 5.6 109 6.2

기  타 54 1.9 42 2.4

합  계 2834 100.0 1754 100.0

<표 5-16>은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들의 사회 계층적 지위를 보여준다. 전

체의 48.5~51.5%는 자신의 계층적 지위가 하층 또는 최하층이라고 답하였고 약 

44~49%는 중간층이라고 평가하였다. 상층이라고 답한 경우는 2.3~4.5%에 불과하였다.

19) http://archinfinity.com/tt/sensesense/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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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사회계층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빈 도 유 효%

최하층 203 7.2 129 7.4

하층 1158 41.3 765 44.1

중간층 1378 49.2 762 44.0

상층 53 1.9 65 3.8

최상층 11 0.4 12 0.7

합 계 2803 100.0 1733 100.0

이상에서 조사대상 지역 주민들의 직업, 고용형태, 수입, 주거형태, 주관적 계층 등 경

제적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 대상 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수도권 중에서 대체적으로 

중하위권임을 추정할 수 있다.

끝으로 주민들이 현 거주 지역에서 거주해온 기간을 <표 5-17>에서 살펴보면, 사전, 

사후 공히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가 약 49.5%이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경우가 약

50.5%로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5-17> 거주연한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빈 도 유 효 % 빈 도 유 효 %

2년 미만 159 6.4 110 6.9

2～4년 미만 424 17.1 230 14.4

4～6년 미만 330 13.3 240 15.0

6～8년 미만 187 7.6 155 9.7

8～10년 미만 153 6.2 69 4.3

10～15년 미만 444 17.9 244 15.3

15～20년 미만 317 12.8 181 11.3

20년 이상 461 18.6 368 23.0

합  계 2475 100.0 15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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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효과
아래에서는 부천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CPTED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범죄피해 및 신

고율, 범죄의 심각성 및 무질서 지각, 피해의 두려움, CPTED 기법에 대한 인식, 이웃 

간의 유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를 시범-비교지역 간 그리고 사전-사후

조사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범죄피해

1) 침입절도

<표 5-18>은 침입절도 범죄피해율을 보여준다. 먼저 시범지역에서 사전, 사후조사의 

피해율은 각각 18.8, 11.6으로 사후조사에서 7.2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

비 38.3% 감소한 수치이다. 비교지역에서는 사전, 사후조사의 피해율이 각각 15.7, 

15.0으로 사후조사에서 0.7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4.5% 감소한 수치

이다. 

다음으로 <표 5-19>에서 시범, 비교지역별로, 사전-사후조사 간 침입절도 피해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범지역의 경우는 유의미하나, 비

교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범죄피해율 - 침입절도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증  감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23.6

18.7

13.2

16.8

9.0

14.5

-6.8

-9.7

+1.3

평균 (증감율) 18.8 11.6 -7.2 (-38.3%)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16.3

19.9

7.2

21.0

25.9

8.1

+4.7

+6.0

+0.9

평균 (증감율) 15.7 15.0 -0.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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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침입절도 피해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단위: N (%)

사 전 - 사 후
전 체 유의성 검증

사  전 사  후

시범

지역

없 다 863(81.2) 413(88.4) 1276(83.4)
χ2 = 12.323

(df = 1)

p < .001

있 다 200(18.8) 54(11.6) 254(16.6)

전 체 1063(100.0) 467(100.0) 1530(100.0)

비교

지역

없 다 1435(84.3) 1078(85.0) 2513(84.6) χ2 = .276

(df = 1)

p > .05
있 다 267(15.7) 190(15.0) 457(15.4)

전 체 1702(100.0) 1268(100.0) 2970(100.0)

2) 침입강도

<표 5-20>은 침입강도 범죄피해율을 보여준다. 먼저 시범지역에서 사전, 사후조사의 

피해율은 각각 5.1, 2.0으로 사후조사에서 3.1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60.8% 감소한 수치이다. 비교지역에서는 사전, 사후조사의 피해율이 각각 3.5, 2.6으

로 사후조사에서 0.9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25.7%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표 5-21>에서 시범, 비교지역별로, 사전-사후조사 간 침입절도 피해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범지역의 경우는 유의미하나, 비

교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범죄피해율 - 침입강도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증  감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6.5

5.4

3.1

0.0

2.9

1.4

-6.5

-2.5

-1.7

평균 (증감율) 5.1 2.0 -3.1 (-60.8%)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2.0

7.5

1.3

1.9

6.4

1.5

-0.1

-0.9

+0.2

평균 (증감율) 3.5 2.6 -0.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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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침입강도 피해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단위: N (%)

사 전 - 사 후
전  체 유의성 검증

사  전 사  후

시범

지역

없 다 945(94.9) 436(98.0) 1381(95.8) χ2 = 7.398 

(df = 1)

p < .01

있 다 51(5.1) 9(2.0) 60(4.2)

전 체 996(100.0) 445(100.0) 1441(100.0)

비교

지역

없 다 1584(96.5) 1177(97.4) 2761(96.9) χ2 = 2.147 

(df = 1)

p > .05

있 다 58(3.5) 31(2.6) 89(3.1)

전 체 1642(100.0) 1208(100.0) 2850(100.0)

3) 길거리 치기범

<표 5-22>는 길거리치기 범죄피해율을 보여준다. 먼저 시범지역에서 사전, 사후조사의 

피해율은 각각 14.8, 6.8로 사후조사에서 8.0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54.1% 감소한 수치이다. 비교지역에서는 사전, 사후조사의 피해율이 각각 10.0, 6.8로 

사후조사에서 3.2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32%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표 5-23>에서 시범, 비교지역별로, 사전-사후조사 간 침입절도 피해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범, 비교지역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22> 범죄피해율 - 길거리 치기범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증  감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22.7

10.1

13.3

6.1

6.1

10.8

-16.6

-4.0

-2.5

평균 (증감율) 14.8 6.8 -8.0 (-54.1%)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6.4

18.6

6.3

8.1

11.5

4.6

+1.7

-7.1

-1.7

평균 (증감율) 10.0 6.8 -3.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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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길거리치기범 피해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단위: N (%)

사 전 - 사 후
전 체 유의성 검증

사 전 사 후

시범

지역

없다 872(85.2) 413(93.2) 1285(87.7)
χ2 = 18.229

(df = 1)

p < .001

있다 151(14.8) 30(6.8) 181(12.3)

전체 1023(100.0) 443(100.0) 1466(100.0)

비교

지역

없다 1462(90.0) 1137(93.2) 2599(91.4)
χ2 = 9.189

(df = 1)

p < .01

있다 163(10.0) 83(6.8) 246(8.6)

전체 1625(100.0) 1220(100.0) 2845(100.0)

4) 노상강도

<표 5-24>는 노상강도 범죄피해율을 보여준다. 먼저 시범지역에서 사전, 사후조사의 

피해율은 각각 9.3, 4.3으로 사후조사에서 5.0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53.8% 감소한 수치이다. 비교지역에서는 사전, 사후조사의 피해율이 각각 5.5, 3.3으

로 사후조사에서 2.2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40%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표 5-25>에서 시범, 비교지역별로, 사전-사후조사 간 침입절도 피해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범, 비교지역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24> 범죄피해율 - 노상강도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증  감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16.7

5.0

7.3

4.2

3.6

7.5

-12.5

-1.4

+0.2

평균 (증감율) 9.3 4.3 -5.0 (-53.8%)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2.8

11.4

3.5

3.6

5.8

2.4

+0.8

-5.6

-1.1

평균 (증감율) 5.5 3.3 -2.2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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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노상강도 피해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단위: N (%)

사 전 - 사 후
전 체 유의성 검증

사 전 사 후

시범

지역

없다 920(90.7) 421(95.7) 1341(92.2) χ2 = 10.498

(df = 1)

p < .001

있다 94(9.3) 19(4.3) 113(7.8)

전체 1014(100.0) 440(100.0) 1454(100.0)

비교

지역

없다 1517(94.5) 1166(96.7) 2683(95.4) χ2 = 7.434

(df = 1)

p < .01

있다 88(5.5) 40(3.3) 128(4.6)

전체 1605(100.0) 1206(100.0) 2811(100.0)

나. 범죄신고

1) 침입절도

<표 5-26>은 침입절도 범죄신고율을 보여준다. 먼저 시범지역에서 사전, 사후조사의 신

고율은 각각 30.9, 46.6으로 사후조사에서 15.7만큼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50.8% 증가한 수치이다. 비교지역에서는 사전, 사후조사의 신고율이 각각 46.5, 44.4로 

사후조사에서 2.1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4.5%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표 5-27>에서 시범, 비교지역별로, 사전-사후조사 간 침입절도 피해신고여

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범지역의 경우는 유의미하

나, 비교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범죄신고율 - 침입절도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증  감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43.8

27.3

26.7

52.6

48.0

35.7

+8.8

+20.7

+9.0

평균 (증감율) 30.9 46.6 +15.7 (+50.8%)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54.2

42.6

18.2

39.1

47.7

47.3

-15.1

+5.1

+29.1

평균 (증감율) 46.5 44.4 -2.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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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침입절도 신고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단위: N (%)

사 전 - 사 후
전 체 유의성 검증

사 전 사 후

시범

지역

예 43(30.9) 27(46.6) 70(35.5) χ2 = 4.357 

(df = 1)

p < .05

아니오 96(69.1) 31(53.4) 127(64.5)

전체 139(100.0) 58(100.0) 197(100.0)

비교

지역

예 118(46.5) 84(44.4) 202(45.6) χ2 = .177

(df = 1)

p > .05

아니오 136(53.5) 105(55.6) 241(54.4)

전체 254(100.0) 189(100.0) 443(100.0)

2) 침입강도

<표 5-28>은 침입강도 범죄신고율을 보여준다. 먼저 시범지역에서 사전, 사후조사의 

신고율은 각각 33.3, 30.8로 사후조사에서 2.5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7.5% 감소한 수치이다. 비교지역에서는 사전, 사후조사의 신고율이 각각 40.7, 22.2로 

사후조사에서 18.5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45.4%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표 5-29>에서 시범, 비교지역별로, 사전-사후조사 간 침입강도 피해신고여

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범, 비교지역 모두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범죄신고율 - 침입강도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증  감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33.3

35.7

28.6

0.0

16.7

60.0

-33.3

-19.0

+31.4

평균 (증감율) 33.3 30.8 -2.5 (-7.5%)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56.3

37.5

16.7

25.0

23.1

18.2

-31.3

-14.4

+1.5

평균 (증감율) 40.7 22.2 -18.5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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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침입강도 신고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단위: N (%)

사 전 - 사 후
전 체 유의성 검증

사 전 사 후

시범

지역

예 8(33.3) 4(30.8) 12(32.4) χ2 = .025  

(df = 1)

p > .05

아니오 16(66.7) 9(69.2) 25(67.6)

전체 24(100.0) 13(100.0) 37(100.0)

비교

지역

예 22(40.7) 8(22.2) 30(33.3) χ2 = 3.333 

(df = 1)

p > .05

아니오 32(59.3) 28(77.8) 60(66.7)

전체 54(100.0) 36(100.0) 90(100.0)

3) 길거리 치기범

<표 5-30>은 길거리치기 범죄신고율을 보여준다. 먼저 시범지역에서 사전, 사후조사의 

신고율은 각각 28.4, 39.3으로 사후조사에서 10.9만큼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

비 38.4% 증가한 수치이다. 비교지역에서는 사전, 사후조사의 신고율이 각각 29.8, 34.1

로 사후조사에서 4.3만큼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14.4% 증가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표 5-31>에서 시범, 비교지역별로, 사전-사후조사 간 길거리치기범 피해신

고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범, 비교지역 모두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범죄신고율 - 길거리 치기범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증  감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34.2

20.7

28.6

14.3

46.2

50.0

-19.9

+25.5

+21.4

평균 (증감율) 28.4 39.3 +10.9 (+38.4%)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24.4

28.6

47.4

42.1

23.3

39.4

+17.7

-5.3

-8.0

평균 (증감율) 29.8 34.1 +4.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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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길거리치기범 신고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단위: N (%)

사 전 - 사 후
전 체 유의성 검증

사 전 사 후

시범

지역

예 27(28.4) 11(39.3) 38(30.9) χ2 = 1.196

(df = 1)

p > .05

아니오 68(71.6) 17(60.7) 85(69.1)

전체 95(100.0) 28(100.0) 123(100.0)

비교

지역

예 42(29.8) 28(34.1) 70(31.4) χ2 = .457

(df = 1)

p > .05 

아니오 99(70.2) 54(65.9) 153(68.6)

전체 141(100.0) 82(100.0) 223(100.0)

4) 노상강도

<표 5-32>는 노상강도 범죄신고율을 보여준다. 먼저 시범지역에서 사전, 사후조사의 

신고율은 각각 22.4, 36.8로 사후조사에서 14.4만큼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64.3% 증가한 수치이다. 비교지역에서는 사전, 사후조사의 신고율이 각각 36.1, 25.0으

로 사후조사에서 11.1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전조사 대비 30.7%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표 5-33>에서 시범, 비교지역별로, 사전-사후조사 간 노상강도 피해신고여

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범, 비교지역 모두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범죄신고율 - 노상강도

사 전 조 사 사 후 조 사 증  감

시범

지역

심곡2동

소사본1동

심곡1동

27.8

14.3

23.5

0.0

57.1

42.9

-27.8

+42.8

+19.4

평균 (증감율) 22.4 36.8 +14.4 (+64.3%)

비교

지역

소사본3동

심곡2동

원종2동

41.2

36.1

25.0

41.7

0.0

33.3

+0.5

-36.1

+8.3

평균 (증감율) 36.1 25.0 -11.1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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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 노상강도 신고여부 * 사전-사후 * 시범-비교 교차표   단위: N (%)

사 전 - 사 후
전 체 유의성 검증

사 전 사 후

시범

지역

예 11(22.4) 7(36.8) 18(26.5)
χ2 = 1.457

(df = 1)

p > .05

아니오 38(77.6) 12(63.2) 50(73.5)

전체 49(100.0) 19(100.0) 68(100.0)

비교

지역

예 22(36.1) 11(25.0) 33(31.4) χ2 = 1.452

(df = 1)

p > .05

아니오 39(63.9) 33(75.0) 72(68.6)

전체 61(100.0) 44(100.0) 105(100.0)

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표 5-34>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각종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

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이 자료는 폭행, 상해, 살인, 강간과 같은 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침입도둑, 절도, 날치기, 재산파괴와 같은 재산범죄의 심각성에 대

한 인식, 그리고 그 둘을 합친 전체 범죄의 심각성 인식점수를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전체 심각성 인식 점수를 기준으로 (1) 사전-사

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이 1.15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사후조사에서 비교지역의 심각성 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전-사후조사 모두 

재산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

면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비교지역의 심각성 인식이 시범지역보다 더 높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심각성 인식이 

감소하였는데 반해(-.59),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5).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후-시범지역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후조사에

서만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도 유의미하였다. (4) 전-후 시범지

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두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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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심각성 인식 평균차이 검증1)

폭력

범죄

재산

범죄
전체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5.75 5.82 11.60
F2,1043 =

29.097

p<.001 T=-1.003

df=2684 

p>.05

T=-7.6662)

df=31702) 

p<.001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2.249

df=1474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9.7562)

df=24282) 

p<.001

소사본1동 5.00 5.07 10.07

심곡1동 4.34 4.47 8.84

평균 5.07 5.15 10.24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4.86 5.27 10.11
F2,1637 =

16.132

p<.001

심곡2동 5.59 5.72 11.33

원종2동 4.79 4.94 9.72

평균 5.07 5.35 10.42

전 체 평 균 5.07 5.27 10.35

사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4.81 4.65 9.44
F2,427 =

.344

p>.05 T=-9.380

df=1604 

p<.001

소사본1동 4.89 4.90 9.80

심곡1동 4.62 4.87 9.39

평균 4.83 4.84 9.65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5.15 5.25 10.40
F2,1173 =

36.178

p<.001

심곡2동 5.69 5.87 11.58

원종2동 6.54 6.57 13.14

평균 6.04 6.12 12.17

전 체 평 균 5.71 5.77 11.50

1) ‘전체 심각성 인식’ 점수를 사용하였음. 

2)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라. 무질서의 지각

특정 근린의 무질서한 상태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시들 – 즉, 흔히 ‘incivilities’라고 

불리는 것들 – 이 그 근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법행위들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나

아가 위험의 지각과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믿음은 비단 범죄학자들뿐만 아니

라,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널리 통용되어진다. LaGrange와 그의 동료들(1992:312)은 

무질서(incivilities)를 “커뮤니티의 표준에 대한 경미한 수준의 위반으로서, 인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가치의 침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것들을 무질서한 물

리적 환경 즉 “물리적 무질서”(physical incivility)와 분별없는 사회적 행위 즉 “사회적 

무질서”(social incivility)로 구분하였다.

<표 5-35>는 응답자의 집 주변에서 낙서, 버려진 쓰레기, 장기간 방치된 차량, 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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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방치된 유리창 등 물리적 무질서의 문제가 얼마나 많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

후조사에서 전체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사후조사에서 비교지역의 점수

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전조사에서는 시범지역

에서 그리고 사후조사에서는 비교지역에서 무질서 지각이 더 높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무질서 지각이 상당히 감소

하였는데 반해(-.76), 비교지역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3).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후-비교지역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도 유의미하였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두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평가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평가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5.88
F2,1081 =

2.632

p>.05 T=4.307

df=2778

p<.001

T=-4.160

df=4484

p<.001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5.190

df=1543

p<.001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8.142

df=2939

p<.001

소사본1동 5.48

심곡1동 5.48

평  균 5.60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5.14
F2,1693 =

1.146

p>.05

심곡2동 5.26

원종2동 4.97

평  균 5.15

전 체 평 균 5.32

 사1)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4.60
F2,458 =

.647

p>.05 T=-7.8981)

df=8641)

p<.001

소사본1동 4.94

심곡1동 4.78

평  균 4.84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5.46
F2,1242 =

12.982

p<.001

심곡2동 5.67

원종2동 6.33

평  균 5.98

전 체 평 균 5.67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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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범죄의 두려움

범죄의 두려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는 응답자가 야간에 집 주

변지역을 혼자 걸어 다닐 때 얼마나 안전 또는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물었다. 둘째는 

10가지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하여 응답자가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범죄들로 인한 피해

를 당할까 얼마나 염려하는지를 물었다. 전자는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서 사용하는 전체적(일반적) 두려움 척도(global measure)

와 유사한 것이다.20) 후자의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피해의 두려움은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가지로 - 폭력범죄의 두려움과 재산범죄의 두려움 - 나누어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추가로 응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범죄피해의 가능성으로 인해) 나다니기에 불안

을 느끼는 장소가 있는지 여부와, 주거지 부근에서 불량배 등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

는지를 물었다. 이 두 문항, 특히 마지막 문항의 경우 그것이 두려움의 타당한 지표인가 

하는 점에서는 물론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문항도 범죄의 두려

움으로 분류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범죄의 두려움: 일반 

<표 5-36>은 전체적(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전, 사

후조사 모두에서 비교지

역의 일반적 두려움이 시범지역보다 더 높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

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일반적 두려움이 감소하였는데 반해

(-.433),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4).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시범지역과 사후-

비교지역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두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서 사용하는 총체적 척도(global measure)는 다음과 같다: 

“How safe do you feel or would you feel being out alone in your neighborhood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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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범죄의 두려움: 일반 - 야간 거주지 인근

일반적

두려움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6.306
F2,1067 =

13.783

p<.001 T=-3.627

df=2755 

p<.001

T=-1.3381)

df=34051) 

p>.05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3.306

df=1521 

p<.001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2.6921)

df=25821) 

p<.01

소사본1동 6.063

심곡1동 5.349

평균 5.958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6.284
F2,1684 =

.051

p>.05

심곡2동 6.281

원종2동 6.330

평균 6.292

전 체 평 균 6.162

사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5.122
F2,450 =

2.252

p>.05 T=-7.562

df=1672 

p<.001

소사본1동 5.698

심곡1동 5.405

평균 5.525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6.072
F2,1218 =

12.191

p<.001

심곡2동 6.282

원종2동 6.840

평균 6.536

전 체 평 균 6.263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 폭력범죄의 두려움

<표 5-37>은 구체적 범죄유형별 두려움 중 폭력범죄(강도, 폭행, 주거침입절도21))의 

두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전체 폭력범

죄의 두려움 점수를 기준으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

평균이 1.48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사후조사에서 비교지역의 두려움 점수가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비

교지역의 두려움이 시범지역보다 더 높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폭력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하였는데 반해

(-1.17),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8).  

21)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재산범죄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요인분석결과 폭력범죄로 분

류함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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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7> 폭력범죄의 두려움

폭력범죄의 두려움 평균차이 검증1)

강도 폭행

주거

침입

절도

전체
동간

평균차이

시범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후

시범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6.11 6.12 6.14 18.35
F2,883 =

4.09

p<.05 T=-1.09

df=2309 

p>.05

T=-6.072)

df=30382) 

p<.001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2.589

df=1273 

p<.01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8.361

df=2518

p<.001

소사본1동 6.20 6.20 6.47 18.80

심곡1동 5.73 5.54 5.79 17.10

평균 6.05 6.01 6.19 18.20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6.03 6.12 6.60 18.69
F2,1422 =

1.45

p>.05

심곡2동 6.20 6.12 6.51 18.69

원종2동 5.96 5.83 6.25 17.88

평균 6.07 6.07 6.50 18.53

전 체 평 균 6.06 6.04 6.38 18.41

사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4.67 5.01 5.14 14.14
F2,386 =

8.09

p<.001 T=-8.532)

df=6242) 

p<.001

소사본1동 5.80 5.82 5.92 17.58

심곡1동 6.48 6.00 6.53 18.91

평균 5.66 5.67 5.84 17.03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6.32 6.19 6.50 18.61
F2,1092 =

27.22

p<.001

심곡2동 6.45 6.50 6.84 19.80

원종2동 7.38 7.26 7.52 22.18

평균 6.95 6.86 7.14 20.91

전 체 평 균 6.61 6.55 6.79 19.89

1) ‘전체 두려움’ 점수를 사용하였음. 

2)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비교지역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후조사에

서만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였다. (4) 전-후 시

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두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재산범죄의 두려움

<표 5-38>은 구체적 범죄유형별 두려움 중 재산범죄(차량ㆍ오토바이ㆍ자전거 절도ㆍ

파손 등)의 두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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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산범죄의 두려움 점수를 기준으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

사에서 전체평균이 3.21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사후조사에서 비교지역의 두려움 

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전, 사후조사 모

두에서 비교지역의 두려움이 시범지역보다 더 높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

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재산범죄의 두려움이 미세하게나마 

감소하였는데 반해(-1.13),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62).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비교지역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후조사에

서만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였다. (4) 전-후 시

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비교지역 간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재산범죄(차량ㆍ오토바이ㆍ자전거 절도ㆍ파손)의 두려움

재산범죄의 두려움 평균차이 검증1)

차량

절도

차량

부품

물품

절도

오토

바이

절도

자전

거

절도

차량

파손
전체

동간

평균

차이

시범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후

시범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5.30 5.45 5.45 5.93 6.02 27.83 F2,831 

=

5.98

p<.01
T=-1.02

df=2201 

p>.05

T=-7.51

df=3479 

p<.001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1.40

df=1161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9.27

df=2316 

p<.001

소사본1동 5.84 6.08 5.86 6.41 6.72 30.40

심곡1동 5.34 5.24 5.48 5.70 5.64 27.10

평균 5.54 5.66 5.62 6.07 6.23 28.69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5.62 5.81 6.03 6.51 6.16 29.76 F2,1366 

=

1.45

p>.05

심곡2동 5.49 5.56 5.61 6.10 5.84 28.54

원종2동 5.56 5.71 5.43 6.57 6.24 29.15

평균 5.57 5.71 5.77 6.39 6.07 29.23

전 체 평 균 5.56 5.69 5.72 6.27 6.13 29.02

사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4.06 4.38 5.17 5.44 4.80 21.62 F2,326 

=

18.94

p<.001

T=-7.702

)

df=5262) 

p<.001

소사본1동 5.42 5.37 5.40 5.77 5.94 27.48

심곡1동 6.78 6.81 6.70 6.80 7.60 35.78

평균 5.35 5.39 5.56 5.86 5.95 27.56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5.83 6.02 6.36 6.61 6.47 30.91 F2,946 

=

10.78

p<.001

심곡2동 6.35 6.33 6.57 6.81 6.84 32.69

원종2동 6.64 6.69 7.02 7.70 7.13 35.19

평균 6.40 6.47 6.79 7.29 6.93 33.85

전 체 평 균 6.12 6.18 6.47 6.91 6.66 32.23

1) ‘전체 두려움’ 점수를 사용하였음. 

2)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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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

<표 5-39>는 거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

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이 

더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비교지역의 두려움(두려운 장소) 평균이 시범지역보다 더 높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두려움 평균이 .17 감소하였으나, 비교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다(.03감소).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시범지역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도 유의미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시범지역 간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9> 거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

불안한 

장소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2.66
F2,1057 =

16.676

p<.001 T=-4.7251)

df=21021) 

p<.001

T=2.1431)

df=30371) 

p<.05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3.7281)

df=7681) 

p<.001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1.1241)

df=22601) 

p>.05

소사본1동 2.59

심곡1동 2.34

평  균 2.55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2.65
F2,1680 =

2.018

p>.05

심곡2동 2.72

원종2동 2.66

평  균 2.67

전 체 평 균 2.62

사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2.29
F2,444 =

1.078

p>.05 T=-5.727

df=1670 

p<.001

소사본1동 2.42

심곡1동 2.38

평  균 2.38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2.65
F2,1222 =

.097

p>.05

심곡2동 2.62

원종2동 2.65

평  균 2.64

전 체 평 균 2.57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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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 정도

<표 5-40>은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비교지역의 두려움(수상한 사람 목격) 평균이 시범지역보다 더 높으나, 사전조사의 

경우 그 차이가 미미하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

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두려움 평균이 .12 감소하였으나, 비교지역은 .16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조사의 경우만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후조사에서만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도 유의미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두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 정도

수상한 사람

목격 정도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2.67
F2,1061 =

13.237

p<.001 T=-1.179

df=2742 

p>.05

T=-2.4931)

df=32441) 

p<.05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2.087

df=1504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3.6851)

df=24481) 

p<.001

소사본1동 2.31

심곡1동 2.30

평  균 2.41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2.35
F2,1677 =

15.001

p<.001

심곡2동 2.67

원종2동 2.43

평  균 2.46

전 체 평 균 2.45

사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2.33
F2,439 =

1.162

p>.05 T=-5.200

df=1646 

p<.001

소사본1동 2.23

심곡1동 2.44

평  균 2.29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2.57
F2,1203 =

.903

p>.05

심곡2동 2.71

원종2동 2.62

평  균 2.62

전 체 평 균 2.53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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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PTED 기법에 대한 인식

CPTED 기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선호도, CCTV 설

치의 범죄예방효과, CCTV와 사생활침해 문제,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5-41>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선호도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선호도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7.62
F2,1086 =

4.583

p<.01 T=-6.6092)

df=21982) 

p<.001

T=1.3632)

df=35632) 

p>.05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3.9582)

df=9372)

p<.001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4.7632)

df=25722)

p<.001

소사본1동 7.89

심곡1동 7.34

평  균 7.67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8.13
F2,1712 =

4.528

p<.05

심곡2동 8.42

원종2동 8.52

평  균 8.29

전 체 평 균 8.05

 사1)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8.15
F2,458 =

2.451

p>.05 T=2.5482)

df=8942)

p<.05

소사본1동 8.07

심곡1동 8.72

평  균 8.19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8.36
F2,1250 =

8.896

p<.001

심곡2동 7.65

원종2동 7.71

평  균 7.86

전 체 평 균 7.95

1) 사후조사에서는 시범, 비교지역 모두 “귀하의 주거지 인근에 범죄예방과 안전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음.

2)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선호도

<표 5-41>은 CCTV 설치ㆍ운용 선호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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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며, 그 원인은 주로 비교지역의 평균점수가 사

후조사에서 하락한 점에 기인한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조사에서는 비

교지역이, 그리고, 사후조사에서는 시범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CCTV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는데 반해(+.52),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43).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후-시범지역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도 사전, 사후

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두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CCTV 설치의 범죄예방효과

<표 5-42>는 CCTV 설치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

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

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지극히 미미하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

이는 사전, 사후조사 공히 비교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사후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지

극히 미미하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

은 사후조사에서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35),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9).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조사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도 사전조사에서만 유의미하

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두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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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2> CCTV 설치의 범죄예방효과

CCTV설치의

범죄예방효과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7.22
F2,1072 =

4.784

p<.01
T=-6.8311)

df=21401) 

p<.001

T=.5521)

df=37161) 

p>.05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2.4461)

df=8861)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3.300

df=2955

p<.001

소사본1동 7.29

심곡1동 6.70

평  균 7.12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7.70
F2,1705 =

3.452

p<.05

심곡2동 7.79

원종2동 8.11

평  균 7.80

전 체 평 균 7.54

 사1)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7.73
F2,454 =

1.903

p>.05
T=-.241

df=1704

p>.05

소사본1동 7.30

심곡1동 7.83

평  균 7.47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7.70
F2,1246 =

1.537

p>.05

심곡2동 7.50

원종2동 7.42

평  균 7.51

전 체 평 균 7.50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 CCTV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표 5-43>은 CCTV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염려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

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

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사후조사에서 비교지역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

기 때문이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조사에서는 시범지역이, 그리고 사

후조사에서는 비교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CCTV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염려가 감소하

였는데 반해(-.35),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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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사후조사와 시범-

비교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

전조사에서만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는 약하나마 유의미하였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두 경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CCTV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사생활침해에

대한 염려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4.22
F2,1075 =

.993

p>.05
T=4.607

df=2785

p<.001

T=-1.969

df=4492

p<.05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2.2921)

df=9361)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4.290

df=2952

p<.001

소사본1동 4.50

심곡1동 4.43

평  균 4.40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4.05
F2,1706 =

2.751

p>.05

심곡2동 3.76

원종2동 3.71

평  균 3.90

전 체 평 균 4.09

 사1)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4.11
F2,459 =

.890

p>.05
T=-1.925

df=1705

p>.05

소사본1동 4.13

심곡1동 3.68

평  균 4.05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4.13
F2,1242 =

1.264

p>.05

심곡2동 4.44

원종2동 4.40

평  균 4.34

전 체 평 균 4.26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

<표 5-44>은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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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더 낮게 나타났는데(-.7), 그 차이는 주로 사후조사에서 비교지역의 평균점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조사에서는 비교지역이, 그

리고 사후조사에서는 시범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

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전후조사에서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평가

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비교지역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03).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조사 비교지역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도 사전, 사

후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도 유의미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비교지역 간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7.48
F2,1083 =

5.883

p<.01 T=-5.6651)

df=21881)

p<.001

T=9.6421)

df=34721)

p<.001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0741)

df=9391)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11.7721)

df=25081)

p<.001

소사본1동 7.97

심곡1동 7.47

평  균 7.70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8.20
F2,1705 =

.833

p>.05

심곡2동 8.28

원종2동 8.08

평  균 8.20

전 체 평 균 8.01

 사1)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8.17
F2,458 =

3.975

p<.05 T=4.2201)

df=9261)

p<.001

소사본1동 7.49

심곡1동 7.83

평  균 7.69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7.83
F2,1248 =

27.125

p<.001

심곡2동 7.56

원종2동 6.72

평  균 7.17

전 체 평 균 7.31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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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수 정비에 대한 찬반의견

<표 5-45>은 조경수 정비 선호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

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에서 전체평균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났는데(-.34), 그 차이는 주로 사후조사에서 비교지역의 평균점수가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조사에서는 비교지역이, 그리고 

사후조사에서는 시범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증가

하였는데 반해(+.12), 비교지역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63).   

<표 5-45>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6.76
F2,1064 =

9.649

p<.01 T=-7.0531)

df=21221)

p<.001

T=4.531

df=4430

p<.001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9411)

df=9661)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6.8281)

df=25291)

p<.001

소사본1동 7.52

심곡1동 7.00

평  균 7.16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7.70
F2,1667 =

3.025

p<.05

심곡2동 8.01

원종2동 7.92

평  균 7.84

전 체 평 균 7.57

 사1)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6.72
F2,456 =

5.602

p<.01 T=.5471)

df=9081)

p>.05

소사본1동 7.34

심곡1동 7.85

평  균 7.28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7.59
F2,1233 =

4.796

p<.01

심곡2동 7.19

원종2동 7.05

평  균 7.21

전 체 평 균 7.23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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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조사에서만 유의미

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도 유의미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

지역 간 평균차이는 비교지역 간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이웃 간의 유대

주민들 간의 유대는 근린의 범죄예방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

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CPTED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 간의 유대를 이웃에게 인사를 하는지 여부, 동네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이는지 여부, 이웃이 자신을 알아보는지 여부의 세 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표 5-46> 이웃 간의 유대

이웃 간의 유대 평균차이 검증1)

인사
동네일

의논
인지 전체

동간

평균차이

시범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후

시범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3.43 2.77 3.30 9.49
F2,1069 =

8.360

p<.001 T=-5.645

df=2764

p<.001

T=.814

df=4482 

p>.05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563

df=1531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2.285

df=2949

p<.05

소사본1동 3.75 2.86 3.54 10.13

심곡1동 3.68 3.01 3.58 10.27

평균 3.63 2.87 3.48 9.97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3.87 2.96 3.71 10.53
F2,1691 =

.933

p>.05

심곡2동 3.76 3.05 3.61 10.42

원종2동 3.84 3.22 3.57 10.65

평균 3.83 3.04 3.65 10.51

전체평균 3.75 2.97 3.58 10.30

사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3.54 2.81 3.44 9.76
F2,458 =

6.736

p<.001 T=-1.997

df=1716 

p<.05

소사본1동 3.68 2.79 3.43 9.89

심곡1동 4.04 3.03 3.96 11.03

평균 3.71 2.83 3.51 10.05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3.84 2.70 3.61 10.13
F2,1254 =

2.529

p>.05

심곡2동 3.79 2.81 3.58 10.16

원종2동 3.67 3.21 3.57 10.45

평균 3.74 3.00 3.58 10.31

전체평균 3.73 2.96 3.56 10.24

1) ‘전체 유대’ 점수를 사용하였음. 

2)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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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6>은 이웃 간의 유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전체 유대 점수를 기준으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를 보면 사후조사

에서 전체평균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지극히 미미하다. (2) 시범-비교

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비교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이웃 간 유

대가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08), 비교지역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0).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비교지역과 사후-

시범지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 사후

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비교지역 간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지역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끝으로, CPTED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지역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의사에 미친 영향

을 조사하였다. <표 5-47>의 평균점수들을 비교한 자료에서, (1) 사전-사후조사 간 평

균차이를 보면 둘이 완전히 동일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시범-비교

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 사후조사 모두에서 비교지역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3) 

전-후 시범지역 간 그리고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를 보면, 두 지역 모두 사실상 거의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차이를 검증한 자료에서, (1) 동간 평균차이는 사전-비교지역과 사후-

비교지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범-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는 사전, 사후

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3) 사전-사후조사 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전-후 시범지역 간 & 비교지역 간 평균차이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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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7> 지역의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평균차이 검증

동간

평균차이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전ㆍ사후

조사간

평균차이

전ㆍ후

시범ㆍ비교

지역간 평균차이

사

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3.54
F2,1076 =

1.634

p>.05
T=-4.2291)

df=22281) 

p<.001

T=-.065

df=4540 

p>.05

(1) 전ㆍ후

시범지역간 

평균차이:

T=.8001)

df=9341) 

p>.05 

(2) 전ㆍ후

비교지역간 

평균차이:

T=.211

df=2997 

p>.05

소사본1동 3.65

심곡1동 3.54

평  균 3.59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3.78
F2,1728 =

7.861

p<.001

심곡2동 3.83

원종2동 3.56

평  균 3.75

전 체 평 균 3.69

사

후

조

사

시

범

지

역

심곡2동 3.60
F2,461 =

1.545

p>.05
T=-3.807

df=1730

p<.001

소사본1동 3.49

심곡1동 3.69

평  균 3.55

비

교

지

역

소사본3동 3.94
F2,1265 =

8.874

p<.001

심곡2동 3.70

원종2동 3.67

평  균 3.75

전 체 평 균 3.69

1) 추정치임(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 연구 85

제6장  결론 및 제언

CPTED는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범죄예방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CPTED 프로그램의 정책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며, 이후 

추진될 수 있는 유사 프로젝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결과들을 간단

히 정리한 후, 본 연구가 갖는 함의, 쟁점과 한계, 몇 가지 정책적 제언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특히 전-후 시범지역들 간 그리고 비교지역들 간 (평

균)차이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식범죄통계: 제IV장의 지역별 범죄위험도에 관한 자료(<표 4-1>)에서도 본 바

와 같이 부천시는 서울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위험도가 높으며, 범죄

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다. CPTED 프로그램을 전후하여 집계된 

공식통계에서 부천중부경찰서 및 남부경찰서 관할구역 전체의 범죄통계도 그러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관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들의 경우

는 관내 전체 지역에 비해 범죄의 증가가 적거나(중부경찰서의 경우) 감소하는(남

부경찰서의 경우) 양상을 보임으로써 CCTV를 포함한 CPTED 프로그램의 범죄

저감 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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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피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식통계는 범죄암수에 매우 취약하다. 범죄피

해조사 자료 또한 범죄암수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무게는 덜하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총량을 파악함에 있어

서 공식통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범죄유형 모두의 

피해율이 사후조사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비교지역의 피해율도 시범

지역의 경우보다는 덜하지만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CPTED의 범죄예방 효과

가 인접한 지역에까지 전파되는, 소위 효과의 확산(diffusion)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의 공식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효과의 확산이 소위 전이효과(displacement)라는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     

(3) 범죄신고: CPTED의 한 가지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은22) 그것이 주민

들의 지역범죄예방활동 참여와 범죄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

는 본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후 시범지역에서는 침입

강도의 경우를 제외한 전 범죄유형에서 신고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흥

미롭게도 비교지역에서는 다소간 상반되게 신고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4)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범죄의 심각성 인식이 감소

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평가: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물리적 무질서의 지각

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범죄피해의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는

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두려움의 경

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두려움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미세하게

22) 잠재적 기능이란 현재적 기능(manifest function)과 달리,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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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

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으나, 비교지

역은 거의 변화가 없다.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의 경우, 시범지

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으나, 비교지역은 증가하였다. 종합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과 범죄유형별 특정적 두려움 등 모두 시범지

역은 사후조사에서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7) CPTED 기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선호도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범죄예방효과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

서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

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사생활침해 염려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

조사에서 CCTV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염려가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

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의 경우, 시범지역은 

전후조사에서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평가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비

교지역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수 정비 선호도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웃 간 유대: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이웃 간 유대가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지역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두 지역 모두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6-1>은 본 연구에서의 발견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요컨대,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서 지난 1년간 실시․운용되고 있는 CPTED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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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범죄발생, 범죄피해와 신고, 지역 주민들의 범죄 및 CPTED에 대한 인식․지각

에 미친 영향은 본 논문에서 검토된 거의 전 분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후조사를 통해, 비교지역에서는 시범지역과 달리 약간 부정적

인 인식과 효과가 나타난 것은 흔히 상황적 범죄예방이 갖는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전이현상’(displacement)이 일정 부분 실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6-1> 결과요약

항   목 시 / 비 전후비교 바람직한 방향 비 고

범죄

피해

침입절도, 침입강도

길거리치기, 범노상강도

시 ▽

▽
비 ▽

범죄

신고

침입절도
시 △

△
비 ▽

침입강도
시 ▽

△ ?
비 ▽

길거리치기범
시 △

△
비 △

노상강도
시 △

△
비 ▽

심각성지각
시 ▽

▽
비 △

무질서지각
시 ▽

▽
비 △

두려움

두려움 일반
시 ▽

▽
비 △

폭력범죄의 두려움
시 ▽

▽
비 △

재산범죄의 두려움
시 ▽

▽
비 △

거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
시 ▽

▽
비 ▽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

시 ▽

▽
비 △

CPTED에 

대한 태도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선호도
시 △

△
비 ▽

CCTV의 범죄예방효과
시 △

△
비 ▽

CCTV의 사생활침해 염려
시 ▽

▽
비 △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
시 -

△ ?
비 ▽

조경수 정비 선호도
시 △

△
비 ▽

이웃 간 유대
시 △

△
비 ▽

지역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시 ▽

△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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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계와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 CPTED 프로그램의 효과, 관련 쟁점, 사회․

정책적 함의, 발전방향 등을 탐구하고 질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찰(부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시청(부천시청 재난안전과) 등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 및 의견 조사를 면접조사 형태로 실시하였다. 다음을 

그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관제센터 경찰관들의 의견 - 
1) CCTV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요원이 영상을 수시 감시하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

으며, 모니터링 장소가 112신고센터 내에 혼재되어 있고, 모니터요원이 지령업무

를 겸하는 일이 많고, 실제로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의 대부분이 장난삼아 눌러본 

경우이며, 비상벨을 통한 범죄신고율이 극히 미미하여 모니터요원의 긴장감이 저하

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현재와 같이 국소적인 장소의 소수의 CCTV로는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어려우며,  

CCTV의 범죄감소율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기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CCTV설치 이

외의 지역으로 범죄가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감안한다면 범죄율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3) 따라서 가시적인 범죄율 감소를 위해서는 도시 내에 균일한 거리 및 간격으로 

CCTV를 설치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CCTV

에 대한 인권침해의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4) CCTV가 사건발생시 증거수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주로 및 행동반경의 

연속성을 활용하여 용의자(차량)를 찾기 위해서는 한 블록에 최소 3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야 하며, 실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CCTV에 기록된 용의자의 

행동반경을 관찰함으로써 테러리스트를 검거한 사례가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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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조사 및 뺑소니검거에 있어서도 교차로 등에서 양방향으로 차량이동을 촬

영하여야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일방 및 회전촬영으로는 입체

적인 교통사고조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방범

용 CCTV와는 별도의 CCTV설치 및 교통정보센터가 운영될 것이라고 한다.

6) 범죄예방효과의 실측에서 CCTV의 설치의의를 찾기 위해서라면 현재 설치되어 있

는 CCTV의 대수로는 현실적으로 그 효용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

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7) CCTV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 CCTV 설치동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시 주민들의 만장일치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더 많은 CCTV와 자기 집 

주변에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화장실에까지도 

CCTV 설치에 동의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보면 재정적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CCTV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실제 선진국에서는 CCTV 1대가 경찰 10명의 역할을 한다고 할 만큼 CCTV에 의한 

범죄예방 및 진압 의존도가 높아지고, 주민들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

으로도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낀다고 한다.

9) 단순히 범죄증감율로 CCTV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는 범죄

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 CCTV의 설치의의가 범죄예방뿐 아니라 사건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목

적으로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사형사의 적법절차에 의한 자료열람청구 및 복사기록 

유지를 하고, 수사기관이 지득한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유출이  라는 불신요

소를 차단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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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1)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환경단속, 소방방재,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등 각 기능별

로 CCTV 시스템 및 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력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하

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 투자와 행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용도와 목적

의 CCTV가 단수의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통합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

만, 그동안 경찰이 방범CCTV 관제센터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바 있는데, 

이는 관련 근거 규정의 부재로 소극적으로 보안 관리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CCTV

관련 규정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개정(4조2항)으로 다른 공익 목적의 카메라와 동

시에 공익 목적으로 상호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를 설치할 때 지자체의 재난관리, 환경 및 교통단속 목적의 카메라와 방범카메라는 상호 

근거리에서, 필요 시 경찰과 지자체가 쉽게 접근하여 상호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23) 

2) 구청과 경찰서 간 행정협정 체결과 업무의 명확한 구분

사례조사 결과, 현재 별도의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강남, 수서, 서초, 

천안아산, 과천, 화성 등)의 경우 자치단체와 경찰서 간에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약을 맺고 방범용CCTV 관리운용지침이나 지방조례를 제정하여 상호 간 파트너쉽

을 가지면서도 업무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계

약직 모니터 요원(100% 여성)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일체는 현재 모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경찰은 운영 및 직원 관리감독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방범용CCTV는 국가 경찰의 치안업무

의 중요 일부분으로서 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경찰에

서는 운영만을 담당하는 것이 사무 관할 범위 면이나 책임성 확보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있

23) 행자부 제도정책팀의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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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또한 이미 방범CCTV 설치 관련 근거법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의 개

정으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법적 논란도 거의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예방이라는 공익 업무의 

주무기관으로서 기획예산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최종 위치 선정 시 강남CCTV 관제센터의 경찰관과 모니터요원 자문

요청

영국의 연구 사례에 의하면 카메라들이 모니터링을 최적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위치

를 선정하는데 관제센터에서 장기간 모니터링 및 운영 근무를 경험한 경찰관과 모니터요

원을 사전에 초빙하여 일정 부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가까운 장래에 GIS, 위치정보서비스(LBS), USN, 무선 와이브로 기술 등 새로운 기

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지능형(Intelligent) 감시기술을 적용할 것

문제인식시스템(PRS)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스마트 카메라를 적용할 필요가 있

다. 동작감지(MD)에 비해 앞선 이벤트 인식 및 경보인 차세대 기술로 국내외에 이미 

S/W가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일

부 벤처기업에서 지능형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삼성종합기술원은 국립경찰대

학, 고려대, KAIST, 연세대와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범죄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패턴 인

식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능형 감시기술(소프트웨어)의 장점은 비정

상적인 상황과 패턴을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그러한 사실과 화면을 자동으로 표

시해주는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으로 인해 적은 수의 모니터 요원으로도 많은 응급 상황

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제센터의 운영비용 중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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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모조(dummy) 카메라의 일부 활용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high problem area)에는 돔형 진짜 카메

라 1대 외에 박스형 모조카메라 몇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즉, 

수사와 검거에 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성능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고 예방 차

원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보다는 모조카메라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길거리에

서 카메라가 눈에 쉽게 자주 띄어야 한다.   

7)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관제센터 설립 시 비용절감 효과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관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각각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20억 이상의 시설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8) 경찰 112지령실의 통합운영과 CCTV 관제센터 인건비 절감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는 천안과 아산 두 경찰서 간 CCTV 관제센터와 

112 지령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112지령실 근무 경찰관들의 상주로 유급 모니터요원 

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인건비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특히, 112지령실이 관제센터에 있

을 경우 범죄에 대한 신속한 검거에 매우 유리하다. 강남경찰서의 경우 112지령실이 별

도로 운영되어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9) 112신고센터의 운영과 모니터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관 증원 

배치 

다만,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 안전 도모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통합

센터 내에 112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모니터링 담당 경찰관은 한 명도 배치가 

안 되고 오로지 112신고 접수 및 지령에만 전념하고 지자체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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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직원들만이 모니터링을 전담하다 보니, 경찰의 고유 시설물로 변질되고 주객이 전

도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운영 예산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불

만을 표출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경찰관은 112신고센터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에만 급급한 채 차적조회 권한도 없는 계약직 여직원에게 CCTV 모니터링 업무를 맡기

는 등 관리 및 감독할 여력이 없고 특히 심야 시간대에 취약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10) 구청 내 CCTV 통합관제 담당부서의 신설

각 자치단체마다 방범CCTV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데 주로 총무과와 자치행정

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보안등 

조명을 담당하는 부서와 CCTV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CCTV를 활용하는 자치행정 

부서(쓰레기 투기 감시는 청소행정과)도 상이하다 보니 부서 간 의견 조율과 협력이 원

활하지 못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점을 극복하고 범 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설 부서를 작은 

규모로라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1) 방범CCTV의 활용도를 높이는 보안등(security lighting) 

근거리 보안등에 의해서 역광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조명은 비용효과성 

면에서 뛰어난 ‘CCTV일체형 무전극 보안등’이나 별도 ‘LED/무전극등’으로 하고 부착형 

CCTV 카메라를 설치(20% 이상 시범적용)할 수 있다. 특히 방범용 카메라는 위험상황

에 대한 정확한 현장 파악 및 범인 사후 검거를 위해서 신원확인이나 인상착의에 대한 

명료한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야간 자연 색상 표출을 위해서는 나트륨등 대신 무전극등이 

훨씬 유리하다.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의 경우 기존 나트륨 보안등과 CCTV가 가까이 

위치하여 야간에 빛에 의해 몇 대의 카메라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백화현상이 발생하

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남관제센터 경찰관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방범CCTV 설

치 지역에는 갓을 씌운 등이나 백화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류의 CCTV 전용 라이트

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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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유능한 SI(시스템 통합) 자격업체 선정의 중

요성

관제센터 운영책임기관인 경찰에 의하면 많은 CCTV를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같은 대형 사업에서조차도 자격업체가 공개입찰을 받아, 기술력이 없는 하도급업체와의 

커미션 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가운데 기술적 호완성이 떨어져 시스템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장비의 유지보수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치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 입찰 시 시설이 아닌 물품 구매 형태로 용역을 발주하여 소재 부

품을 안정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반의 구축이 필요하고 정부인증기관이나 연

구소의 확약서(기술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조건부 입찰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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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CPTED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설문조사 (2007/5)
 

설문ID        동         통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천시 ○○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CPTED”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자료는 향후 국민의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정책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

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5월  경찰청, 경기도 부천시청 

☞ CPTED란? 

‘CPTED’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프로그램’으로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환경설계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CPTED’는 건물구조․길의 형태․조명 등 근린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기회성 범죄의 발생빈도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부천시는 자문교수단 등과 함께 협력사업팀를 구성하여 부천시 일부지역을 대상

으로 ‘CPTED’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실시기간 중에는 우범지역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가로등 조명 개선 등 범죄에 저항력을 갖는 환경으로 개선하여  주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개선의 효과

와 영향을 평가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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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자료

1. 귀하의 성별은?   ___① 남자   ___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나이로 몇 세입니까?   만       세

3.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동거

4. 귀하는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까?        년     월

5.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사람입니까?

남자   여자

5-1)  20세 미만  _____명  _____명

5-2)  20세-65세  _____명  _____명

5-3)  65세 이상  _____명  _____명

6.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③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④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⑤ 전문대학 졸업 또는 중퇴     ⑥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중퇴   

⑦ 대학원 이상

7. 귀하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번으로 넘어가시오)  

7-1) 귀하가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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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무급가족 종사자(월급 안 받고 함께 일하는 가족 종사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고용원을 둔 사업주

 8. 귀댁의 월평균 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대      ③ 200만원대  

④ 300만원대      ⑤ 400만원대      ⑥ 500만원 이상

 

 9.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의 주거형태는?

① 단독         ② 다세대/다가구     ③ 연립/빌라 

④ 아파트      ⑤ 상가주택       ⑥ 기타

10. 귀하는 사회적 위치를 구분할 때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최하층     ② 하층     ③ 중간층     ④ 상층     ⑤ 최상층

■ CPTED에 대한 공감도
11. CPTED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살

고 계신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확실히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절대로 그렇지 않다

■ 범죄피해 경험

다음은 지난 1년(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동안 귀하나 귀하의 동거인

(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와 동거하는 사람들)께서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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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난 1년 동안에 귀하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돈이나 물건을 몰래 훔쳐 간 적이 있거나 

훔쳐가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13번 문항으로 가시오)

12-1)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______번

12-2)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대략 몇 시쯤 입니까?   (오전 / 오후) : _____시

12-3)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① 신고했다(12-4로 가시오)     ② 신고하지 않았다(12-5로 가시오)

12-4)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에 대하여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②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③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④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12-5)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③ 증거가 없어서        ④ 신고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⑤ 보복이 두려워서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

13. 지난 1년 동안에 귀하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귀하나 귀하의 동거인을 위협하거나 폭

행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간 적이 있거나 빼앗아 가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14번 문항으로 가시오)

13-1)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______번

13-2)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대략 몇 시쯤 입니까?   (오전 / 오후) : _____시

13-3) 그 때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동거인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______ 명

13-4)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① 신고했다(13-5로 가시오)       ② 신고하지 않았다(13-6으로 가시오)

13-5)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에 대하여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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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③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④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13-6)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③ 증거가 없어서       ④ 신고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⑤ 보복이 두려워서   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

14. 지난 1년 동안 귀하나 귀하의 동거인이 집 근처 인근지역에서 소매치기나 날치기, 들치

기 등을 당하여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나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15번 문항으로 가시오)

14-1)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______번

14-2)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대략 몇 시쯤 입니까?   (오전 / 오후) : _____시

14-3)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① 신고했다(14-4로 가시오)       ② 신고하지 않았다(14-5로 가시오)

14-4)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에 대하여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②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③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④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14-5)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③ 증거가 없어서   ④ 신고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⑤ 보복이 두려워서 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

15. 지난 1년 동안 귀하나 귀하의 동거인이 집 근처 인근지역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

을 당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거나 빼앗길 뻔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16번 문항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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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______번

15-2)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대략 몇 시쯤 입니까?   (오전 / 오후) : _______시

15-3) 그 때에 귀하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까?

①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       ②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15-4)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① 신고했다(15-5로 가시오)       ② 신고하지 않았다(15-6으로 가시오)

15-5)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에 대하여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②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③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④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15-6)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③ 증거가 없어서   ④ 신고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⑤ 보복이 두려워서    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

16.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폭행, 상해, 살인, 강간과 같은 폭력범죄가 얼마나 심각하

다고 보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1에서 10까지의 점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여기서 1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그리고 10은 ‘매우 심각하다’를 의미합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매우 심각하다

1    2    3    4    5    6    7    8    9    10

17.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침입 도둑, 절도, 날치기, 재산파괴와 같은 재산범죄가 얼

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매우 심각하다

1    2    3    4    5    6    7    8    9    10

18. 주거지 부근에서 수상한 사람(불량배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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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매우 가끔 있다        ⑤ 없다(19번으로 가시오)

   18-1) 그러한 수상한 사람을 본 시간은 대체로 다음 중 어느 때입니까?

       ① 08:00 ～ 18:00             ② 18:00 ～ 22:00 

       ③ 22:00 ～ 01:00             ④ 01:00 ～ 08:00 

   18-2) 수상한 사람을 본 장소는 대체로 다음 중 어느 곳 입니까?

       ① 주거지 부근 골목길       ② 대로변         ③ 학교 주변 

       ④ 공원                     ⑤ 기타(구체적으로:                  )

■ 범죄피해의 두려움과 가능성에 대한 염려

19. 귀하께서 야간에 귀하의 집 주변 지역을 혼자서 걸어 다닐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1에서 10까지 점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여기서 1은 ‘매우 불안함’을, 그

리고 10은 ‘매우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매우 불안하다고 느낌      매우 안전하다고 느낌

 1    2    3    4    5    6    7    8    9    10

 

20. 귀하께서 평소 귀하의 집 근처 중에 지나다니기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장소가 있습니까?  

    ① 많이 있다      ② 몇 군데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21번으로 가시오)

   20-1) 귀하의 집 근처 중에 다니기에 범죄피해의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장소는 주로 어

디입니까? 2개만 고르세요.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에 써 주세요.  

    ① 골목길      ② 놀이터      ③ 집 현관 앞       ④ 인근 공원 

    ⑤ 대로변      ⑥ 노변 현금인출기 앞      ⑦ 버스/택시 승강장 

  ____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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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하께서는 가까운 장래에 귀하의 주거지와 그 근처에서 다음에 나오는 범죄들로 인한 

피해를 입을까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번호 범죄 종류
   매우 염려스러움                    전혀 염려 없음

        1   2   3   4   5   6   7   8   9   10

1 강도         1   2   3   4   5   6   7   8   9   10

2 폭행(및 성폭행)         1   2   3   4   5   6   7   8   9   10

3 주거 침입 절도         1   2   3   4   5   6   7   8   9   10

4 차량 절도         1   2   3   4   5   6   7   8   9   10

5 차량부품, 차내 물품 절도         1   2   3   4   5   6   7   8   9   10

6 스쿠터나 오토바이 절도         1   2   3   4   5   6   7   8   9   10

7 자전거 절도         1   2   3   4   5   6   7   8   9   10

8 차량 파손         1   2   3   4   5   6   7   8   9   10

9 날치기         1   2   3   4   5   6   7   8   9   10

10 방화(차량 방화 포함)         1   2   3   4   5   6   7   8   9   10

22. 귀하는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장래에 폭행, 상해, 강간과 같은 어떤 폭력범죄 가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 상당히 가능한 일이다

1   2   3   4   5   6   7   8   9   10

23. 귀하는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장래에 침입 도둑, 절도, 날치기, 재산파괴와 같은 

어떤 재산범죄가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 상당히 가능한 일이다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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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ED 기법에 대한 인식

24. 귀하의 주거지 인근에 범죄예방과 안전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매우 반대

   1    2    3    4    5    6    7    8    9    10     

25. 일반적으로,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전혀 없음                             효과가 매우 큼

        1    2    3    4    5    6    7    8    9    10     

26. 귀하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관련, 사생활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염려

하십니까?

        전혀 염려 없음                                  매우 염려됨

        1    2    3    4    5    6    7    8    9    10     

27. 골목길 등에 설치된 보안등이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전혀 없음                             효과가 매우 큼 

        1    2    3    4    5    6    7    8    9    10     

28. 현재 귀하의 주거지 부근 보안등의 밝기(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둡다                                     매우 밝다

        1    2    3    4    5    6    7    8    9    10   

29. 자연적으로 범죄행위가 발각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CPTED 기법의 하나로서 귀하의 집 

안팎 조경수의 가지치기를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매우 찬성                                       매우 반대

        1    2    3    4    5    6    7    8    9    10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 연구 119

30. 귀하의 집 주변에는 지저분한 낙서, 버려진 쓰레기, 장기간 방치된 차량, 깨어진 채 오

래 방치된 유리창 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1    2    3    4    5    6    7    8    9    10   

31. 귀하의 동네에는 거칠고 몰상식한 이웃들, 거리에서 서성대는 청소년들, 술이나 약물에 

취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1    2    3    4    5    6    7    8    9    10   

■ 지역경찰 및 이웃관계

32.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1에서 10까지

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불신 한다 매우 신뢰 한다

     1    2    3    4    5    6    7    8    9    10

33. 이제는 지역경찰의 업무를 좀 더 구체적인 항목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문항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번호 지역경찰 업무의 평가
동의할 수 없음            강력동의함

      1     2     3     4     5    

1 우리지역 경찰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룬다       1    2    3    4    5   

2
우리지역 경찰은 다른 지역 경찰들보다 더 자주 순찰을 다

닌다
      1    2    3    4    5   

3 우리지역 경찰은 긴급한 도움의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4 우리지역 경찰은 용의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 같다       1    2    3    4    5   

5
우리지역 경찰은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에 적합한 치

안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우리지역 경찰은 비교적 정직하고 깨끗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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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귀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십니까?

① 확실히 그렇다     ② 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절대로 그렇지 않다

35. 귀하와 귀하의 이웃들은 동네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이십니까?

① 확실히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절대로 그렇지 않다

36. 이웃주민들은 나를 안다. 

① 확실히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절대로 그렇지 않다

■ CPTED 시범실시의 효과

37. 귀하의 주거지 인근에 방범 CCTV 설치 후 범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감소 안함                              매우 많이 감소함

        1    2    3    4    5    6    7    8    9    10     

38. 귀하의 주거지 인근에 방범 CCTV 설치 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감소 안함                              매우 많이 감소함

        1    2    3    4    5    6    7    8    9    10    

■ 범죄보도에의 노출과 방어능력

39. 귀하는 범죄사건의 보도나 범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TV에서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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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① 매우 자주   __ ② 자주   __ ③ 가끔   __④ 거의 보지 못한다

40. 귀하는 신문에서 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__ ① 매우 자주   __ ② 자주   __ ③ 가끔   __④ 거의 보지 못한다

41. 귀하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같은 성별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강하다고 혹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훨씬 약하다   ___ ② 약한 편이다   ___ ③ 비슷하다 

___ ④ 강한 편이다   ___ ⑤ 훨씬 강하다

42. 귀하는 어떤 범죄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잘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_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___ ③ 잘 모르겠다 

 ___ ④ 그런 편이다     ___ ⑤ 물론이다

■ 범죄예방행위와 장치

43. 다음은 다양한 가정용 보안장치나 방법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댁에 있다

면 ‘있음’을, 없다면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범 죄 예 방 장 치 응 답

1
출입문에 인터콤이나 문 밖을 살펴보기 

위한 장치 (유리구멍 등)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2 특수한 문 또는 창문 자물쇠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3 도둑경보장치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4
문이나 창문에 외부의 침입을 경고하는 

스티커를 부착함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5 호신용 무기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6 귀중품에 이름 또는 번호를 적거나 새김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7 절도보험에 가입함 ___ ① 있음  ___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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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항목들은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범죄예방행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댁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번호 범 죄 예 방 행 위
 전혀않음            항상함

    1     2    3     4     5    

1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대문을 잠근다     1    2    3    4    5   

2
누군가가 노크를 하거나 벨을 누르면 인터콤이나 문에 

있는 유리 구멍으로 누구인가 확인한다
    1    2    3    4    5   

3
수상한 사람이 집 주위에서 서성대면 경찰이나 수위실에 

신고한다
    1    2    3    4    5   

4 낮에 잠시라도 집을 비울 때는 문을 잠근다     1    2    3    4    5   

5 잠시라도 집을 비울 때는 TV나 라디오를 켜 놓는다     1    2    3    4    5   

6 밤에 집을 비울 때는 불을 켜 놓는다     1    2    3    4    5   

7
며칠동안 집을 비울 때는 이웃이나 수위실에 집을 

봐달라고 부탁한다
    1    2    3    4    5   

8
며칠동안 집을 비울 때는 우편 또는 신문 배달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이웃 또는 수위실에 처리를 부탁한다
    1    2    3    4    5   

9 어두워진 후에는 외출할 때 누군가와 동행한다     1    2    3    4    5

10 호신용으로 호각, 스프레이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     1    2    3    4    5   

11
차안에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차문을 

잠근다
    1    2    3    4    5   

12 차를 잠시 길가에 주차할 경우에도 차문을 잠근다     1    2    3    4    5   

13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14
길을 걷다가 이상한 사람을 마주치면 가는 방향을 

바꿔버린다   
    1    2    3    4    5   

15
좁은 골목길이나 어두운 거리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16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다     1    2    3    4    5   

17
범죄로 인해 일상활동을 가급적이면 낮 동안에 하려고 

한다
    1    2    3    4    5   

18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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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천시 CPTED 사업 계획 공문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환경개선 계획

(CPTED 시범사업, 전국최초)

담당자
(팀장) 과장 소(국)장 부시장 시  장

결

재

재난안전관리과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환경개선 계획

 ○ 완벽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종 사건 ․ 사고, 범죄로

    부터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민보호시스템 마련

 ○ 건물설계나 도시 재개발 시 시민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사회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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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각종 사건․사고, 범죄로 인해 사회 불안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부녀자․청소년 등에 대

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 2005년도 CCTV 시범설치를 추진 중 경찰청으로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시범사업 참가 요청

  ○ 경찰청 CPTED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전국최초사업(국비지원 없음)

▣ 추진방침
   ○ 각종 사건․사고, 범죄 등 위해요인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환경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지역별(상가, 주택가, 연립) 시범지역 선정 운영

▣ 세부추진계획
� 기본계획

   ○ 운영기간 : 2005. 6월 ～ 2007년

   ○ 대상지역

     • 상업지역 : 원미구 심곡1,2동(부천대 주변) 176, 177, 179, 180, 192, 194, 

349, 350, 353～356, 373~382, 399, 400, 402～410, 420, 422, 425, 

426, 454, 456～458 일대 

     • 주 택 가 : 소사구 소사본1동(소사초교 맞은편) 161～164, 166, 175～181, 

183, 204, 209, 210 일대

     • 연립지역 : 오정구 고강1동(부천교회 주변) 294～296, 302～306,   335～339, 

458 일대

   ○ 대상사업 : 시민의식조사, 가로등(보안등) 조도 및 높이 조정, 가로수 전지, 통행방법 

개선, CCTV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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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별 추진 계획

1. 환경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기 간 : 2005. 7월 이후 지속

     ○ 인 원 : 7명

     ○ 대 상 : CPTED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팀장급 이상)

       • 업무총괄 : 시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이광택

       • 관계기관 : 부천남부∙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각1명(2명)

       • 관련부서 : 사업관련부서 팀장 4명(도시과 도로보수팀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도

시녹화팀장,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장,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장)

     ○ 기 능

       • CPTED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분야별 환경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

       • 분야별 사업량 조사 및 사업 추진

2. 시민 의식조사 

     ○ 기 간 : 2005. 6. 20 ～ 7. 5(15일간)

     ○ 대 상 : 지범지역/통제지역 거주 주민(가구의 30% 정도)

       • 범위 및 지역 : 각 지역별 가구의 30% 정도 조사

       • 성비 고려 : 가급적 남성 50%, 여성 50%로 선정

       • 연령 고려 : 소년, 청년, 중년, 정년 등 고른 분포로 선정

     ○ 방 법 :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반장이 시민 방문설문

     ○ 내 용

       • 일반적 사항(거주지, 연령, 학력, 소득 등)

       • CPTED에 대한 이해도

       • 범죄 피해 경험도 조사

       • CPTED 시범실시에 따른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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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사업 현황 조사 

     ○ 기 간 : 2005. 7 ～ 8월중

     ○ 장 소 : 시범지역

     ○ 조사자 : T/F팀 및 관련부서

     ○ 방 법 : 관련사업별 전수조사

     ○ 사업별 추진 기관․부서

분 야 주요사업 담당기관․부서

현황조사 각종 사건․사고, 범죄 현황 관할 경찰서

도로분야
가로등(보안등) 현황 조사

조도 및 높이 조절 등
시․구 도로과 

녹지분야 가로수 실태 조사 및 전지  시 녹지공원관리사업소

교통분야
교통현황 조사 및 일방통행로 지정 

등
시 교통행정과

방 범 등 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리 시 재난안전관리과

   ※ 사업량 조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4. 무인카메라 시범설치

     ○ 기 간 : 2005. 7월 ～ 9월중

     ○ 장 소 : 범죄 취약지역(학교주변 포함)

       ※ CPTED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 시범설치 : 30대(사업성과 분석 후 2006년 이후 확대)

     ○ 관리방법 : 시범운영기간은 경찰서별 관리시스템

       ※ 교통관제센터(ITS 관제센터) 건립 후 종합관제시스템으로 방향 전환

     ○ 사업내용

       •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추진 중)

       • 자문위원회 구성(15명 내외)

       • 관계기관․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 설치대상지 조사 및 주민동의서 징구

       • 지역안정을 위한 CCTV 설치 및 성과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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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분석

     ○ 일 시 : 2005. 10월 ～ 12월

     ○ 대 상 : 시범지역

     ○ 방 법 : 현황 자료 및 설문지에 의한 조사

     ○ 내 용

       • 범죄 발생율 변화 추이

       • 사업 시행 전 ∙ 후 시민 의식 변화 여부 

       • Feed-Back : 사업 확대 여부, 대상 사업의 변경 등

 ★ 용어정리

   ◎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anmental Design

   ◎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따로붙임 : 시범지역/통제지역 표시 도면 3매

  ∘범례      시범지역,    통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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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PTED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48호]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

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

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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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73호]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

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보호에 관

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전문개정 2007.11.13]

제4조의2 (안내판의 설치)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

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

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

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

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130   治安論叢(第24輯, 2008)  

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본조신설 2007.11.13]

제4조의3 (설치․관리 사무의 위탁)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

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

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

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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